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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 기숙사 운영의 개관

1   기숙사 용어의 정의

가) 학교 기숙사∶각급학교에서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 학습 등 다양한 학습 경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공간을 말한다.

나) 사감∶기숙사에서 기숙사생들의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감교사, 교육공
무직원(기숙사생활지도원) 등을 통칭한다.

2   기숙사의 역할

  기숙사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하며, 각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역 사회∶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
- 학교∶학생에 대한 단순 교육(education)의 기능에서 돌봄(care) 기능까지 확대하고, 학

생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전인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단
위학교의 교육력 극대화

- 학생∶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기 절제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습득 기회 제공

- 학부모∶사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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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가. 기본방향
- 기숙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과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 지역별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기숙사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준비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 권장

나.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의 유형

1) 운영 유형
- 목적에 따른 구별∶학습 능력 신장, 진로ㆍ특기 적성 신장, 창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
- 시간에 따른 구별∶평일 방과 후 프로그램, 토ㆍ일ㆍ공휴일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

그램 등
- 각 유형을 참고하여 학교별 여건에 따라 운영

2)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예시)

학습능력 신장

- 자기주도 학습(EBS, 인터넷교육방송 학습지원 등)
-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강좌 운영(수준별 학습, 독서, 한자, 정보능력 배양 등)
- 학습능력배양
- 좋은 학습 습관 만들기 지도
- 교과동아리 멘토링제 운영 등

진로 탐색

- 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한 진로 탐색 설계
- 진로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시간 운영
- 직업체험(장래 희망 직업 미리 체험하기 등)
- 강사 초빙 진학 설명회(진학 전문가 등)
- 비전교육(비전수첩, 나의 꿈 다이어리, 명사 특강 등)
- 스포츠, 음악, 미술,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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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예시)

창의 인성

- 창의적 재량활동 협력 수업
- 독서·논술 교육을 통한 창의력·사고력 신장(동아리, 독서 체험활동 등)
- 감성교육(부모-학생 연계, 웃음·미술치료 등)
- 봉사활동(환경봉사, 다문화 봉사 등)
- 예절교육 및 바른 심성 함양 프로그램 등

- 기숙사 자체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예시)

자치활동 및
리더십 함양

- 기숙사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학생중심의 자발적 동아리 조직 활성화
- 리더십 신장을 위한 교사와 학생 연수 
- 배려와 나눔을 통한 리더십 코칭 등 

생활교육 및
 기숙사 적응

-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 생활습관 및 생활교육
- 기숙사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 함양

- 각종 동아리(스포츠, 악기, 문학 등) 활동 
- 기숙사 축제(체육대회, 수련회, 캠프 등) 운영
- 지자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지역축제, 스포츠, 환경 등)
- 예절교육 및 감성교육을 통한 인성공동체 함양
- 인권감수성 교육
- 인근 학교 간 교류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 다양한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
- 인근 학교와의 스포츠 동아리 교류전을 통한 연계활동 
- 학생 상담 등을 통한 정신건강 프로젝트 등

갈등관리

- 긍정적 자아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긍정일기, 갈등과제 해결, 꿈 갖기 
프로그램 등)

- 선·후배간 및 사제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 기숙사 선·후배 초청 강연 및 멘토링 
- 기숙사 open house 운영 
- 각종 친교모임(동아리 활동 등)

안전관리
- 학교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상호 인권 존중 프로그램
- 각종 재난발생 시 비상 대피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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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방침
1) 교육비특별회계 및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필

요한 수강료 및 강사비, 운영비 등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연도별「방과후학교 운영계
획」및「현장체험학습운영 매뉴얼」,「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따름

2)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계획 및 기숙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

3) 방과후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책정

4) 아침 운동 및 식사 지도, 독서활동 지도, 봉사활동 지도 등의 경우 단순 이행 여부 확인 
및 학생 인솔 등에 수당 지급 불가

4   기숙사 필요 시설

구  분 시설별 개념

침실
- 기숙사 침실은 주로 취침과 개인용품의 수납을 위한 공간
- 기숙사 단위 침실의 수용 학생 수는 기숙사 시설 여건, 사생활 보호, 

사회성 함양, 학습효율 등 고려

학생
지원
시설

정독실
- 학습(독서)실, 열람실 등으로도 불리며,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

로 활용되며, 야간 학습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취침 전후 개별 심화 
학습을 위해 사용

강의실 -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즉, EBS강좌, 학습 혹은 강연, 선배 멘
토링 등 수행

모둠학습실
- 일반적으로 소규모 학생들의 방과 후 심화 혹은 보충수업, 소그룹 

토론 학습 그리고 그룹 스터디 등 지원
- 학습 이외에 기숙학생 자체 동아리 활동, 자치회 등 지원

정보자료실 - 인터넷 강좌 수강, 인터넷 강의를 다운로드 하거나 자료 정리 및 정
보검색 등 지원

생활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과 위생시설로 구분

- 휴식시설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이 포함되며, 위생시설에는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등 포함

관리시설 - 학생기숙사의 관리시설에는 관리실, 사감실, 면담실, 게스트 룸(guest 
room), 보건실, 면회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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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입사생 선발

가.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기숙사 신청 인원이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선발 규정 필요 
2) 목적∶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기숙사의 기강 확립과 기숙사생의 안

정적 생활 도모 

나. 시기
1) 정기 선발∶매 학기 개시 전
2) 수시 선발∶중간 결원 발생 시

다. 선발 절차
1) 정기 선발∶입사 신청 → 학교별 기숙사 학생 선발 규정에 따른 선발 → 기숙사운영위

원회 심의 → 입사 결정 
2) 수시 선발∶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름

라. 선발 원칙
1) 기숙사 입사생은 원거리 통학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입사 신청자의 거주지, 성별, 학년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원거리 통

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성적우수자 1순위 선발 지양
3) 기타 학교별 사정에 따라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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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숙사 운영 규정 제·개정

가. 목적
1)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 제공
2)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3)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4)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간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나. 절차
1) 학교장은 기숙사 학생 및 보호자, 교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기숙사 대표 등과 함께 협

의하여 제정한다.
2)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를 받아야 한다.
3)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4) 기숙사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은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다. 기숙사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숙사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회의 구성·운영
- 사감 정원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기숙 학생 입사자격(선정기준 포함)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생활 규정 위반 및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조치 사항
- 기숙사 안전관리 및 비상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숙사생 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기숙사비의 징수·반환 기준
- 기타 기숙사비 운영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 수립
-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세부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연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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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가. 운영위원회 구성
- 교직원 및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등 7~15명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구성 비율은 학

교별 여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전교생이 입사하는 기숙사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

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 기숙사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이 경우 반드시 기숙사 학생 대표 및 보호자 포함) 
-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 기숙사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기숙사 운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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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1   학생생활교육 기저

구현 목표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 실현

추진 방향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2. 인성교육 내실화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4.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5.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6.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7.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8.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9.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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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가. 사제 간 인권 존중 문화 정착
1) 생활지도 용어 순화∶자율, 학생 중심, 상호 소통의 의미 부각
  ※ 교사 중심의 언어 ‘생활지도’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생활교육’ 

권장
- 생활지도(Guidance)∶이끌다, 안내하다 등의 의미
- 생활교육(Life Education)∶생활지도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ㆍ학생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및 관리

2) 상호 존중 언어 사용
- 기숙사 생활 중 사제 간 경어체 사용하기 실천
- 기숙사 생활 관련 의사결정기구에 학생 참여 보장 적극 검토

나. 체벌 전면 금지
1) 체벌 금지 및 인권 존중에 대한 교원 인식 제고

“체벌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인권침해이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체벌을 행한 교사 징계, 소속 학교 행정처분
(품의유지 의무 위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3   생명존중의식 함양 및 학생 자살(자해) 예방

가. 학생 자살(자해) 예방
1) 학생 자살(자해) 예방 교육 

- 2020.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 강화 추진 계획 참고
  * 탑재장소∶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기본계획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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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사후 관리 철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숙사 내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사후 

관리 철저
- 일반 군 학생도 가정문제, 우울증, 세상비관, 성적비관 징후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 

및 상담 등 지속 관리를 통한 사후 관리 내실화
-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방향 참고
  * 탑재장소∶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기본계획알림

4   기숙사 내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관련】

 - 2020. 경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및 2020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강화 기본계획
   (탑재장소∶K-에듀파인/업무관리/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기본계획알림방)
 - 2020.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계획 알림(민주시민교육과-16830, 2020.11.3.)

1)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가) 학교 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기숙사 입사생 대상 매월 

16일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전체 학생 대상 교육도 실시 횟수에 포함 
가능) 

나) 예방교육 실시 방법
  - 서면 교육,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며 1회에 정해진 교육 

시간은 없음 
  ※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http://doran.edunet.net), 슬기로운 학교생활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gne.go.kr/schooling) 등에 탑재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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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후 내부결재∶교육 일시, 교육인원, 교육 내용 등 기재 및 교육자료 첨부(첨
부가 어려운 자료의 경우 출처 및 자료명 기재)

다)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교육실시 현황 점검∶연1회 이상 자체 점검 및 도
교육청 방문점검 추진

<참고> 학교 자체 실시 각종 폭력 예방교육 안내

구분 교육대상(필수) 교육횟수 교육
주관 교육목적 근거법령

학교내
폭력

기관장, 교직원
(교육공무직원포함),

초·중·고등학생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자체 - 학교 내 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희롱 기관장, 교직원
(교육공무직원포함) 연 1시간 이상 학교 

자체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
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
장문화 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기관장, 교직원

(교육공무직원포함)
중·고등학생

연 1시간 이상 학교 
자체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
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기관장, 교직원
(교육공무직원포함)

초·중·고등학생, 
보육아동, 원생

기관장, 교직원 :
연 1시간 이상

학생:∶연  3시간 
이상 

학교 
자체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
폭력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내
폭력

초·중·고·특수학교학
생·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
자체

- 가정 내 학대 방지
-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개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아동
학대

초·중·고·특수학교학
생·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
자체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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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장의 학생 안전대책 수립:「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기숙사 폭력 사전 예방 및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기숙사 내외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며, 200만 화소 이상 설치 권장
다)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어울림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숙사 내 폭력 예방 강화
가) 인성 함양을 통한 기숙사 내 폭력 사전 예방
나) 또래활동 및 다모임을 통한 소통과 공감문화 조성
  - 분기별 1회 학교장과 함께하는 다모임 권장
다) 체험중심의 기숙사 내 폭력 예방 활동 강화

4) 단위학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가) 교육과정 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나) 경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지정·운영 및 사례 공유 

5)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통한 기숙사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강화
가) 도교육청 차원 전 학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지원
나) 기숙사 내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의심 공간을 연 2회 이상 주기적 점검 및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불시점검 실시 

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1) 보호인력 운영 

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내 폭력예방활동, 상담, 사안처리 조언 등
나)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교 내 폭력 예방

2)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가) (기숙사 범죄예방환경 설계) 기숙사 내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범죄 유발 환경 정리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효율적 관리) 기숙사 폭력 사전 예방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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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사안처리 및 대응역량 강화
가) 조기 감지․신고체계 강화

(1) 실태조사 및 학생상담 내실화를 통한 조기 감지 노력 강화
  - 기숙사 입소생 대상 상담교사 또는 지도교사 분기별 1회 상담 권장
(2) 학교폭력 징후 감지 노력과 익명 신고함 등 신고체계 구축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란도란 사이트(http://doran.edunet.net )상담실 운영 

및 홍보
(4)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경남지방경찰청) 학생 홍보 
  - 매월 4일 기숙사 입소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신고센터(117) 문자 안내

나)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및 학교폭력 처리 절차 준수(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 참고/탑재장소∶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
교육과 사안처리관련 자료실) 

다) 각종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1)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폭력 예방교육 실시
(2)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및 사안처리 점검·지원단 운영

라) 사안의 축소·은폐 및 처리 부적정 개선
(1) 사안의 축소·은폐 시도 시 행정 처분
(2) 처리의 부적정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운영

마) 기숙사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절차
- 학교폭력 접수대장 기록→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중대사안시 교육청 유선보고

(해당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및 경찰서(117)
바) 중대 사안 긴급 보고 및 대응체계 확립

사안 보고 
담당자 지정

 

유선 /서면 보고

담당장학사 지원  

담당자 연락처(본청)
학교폭력 210-5271~4

성폭력 210-5271~4
268-1234

자살위기 210-5263
안전사고 278-1742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학교]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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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
1)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2020.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운영 계획 참고(민주

시민교육과-3273, 2020. 3. 3.)  
- (신속한 보호조치) 
사안 발생 후 필요 시 즉각적인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실시(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6호“그밖에 필요한 조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격리
보호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결석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
-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내실화)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중 시급한 치유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병(의)원에서 무료로 신속하고 안정된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구축 현황
7개 센터 현황∶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총 36개 병(의)원

 창원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창원, 의령, 함안, 창녕 - 12개 병(의)원
 진주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진주, 거창, 함양, 산청, 합천 - 4개 병(의)원
 통영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통영, 거제, 고성 - 3개 병(의)원
 사천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사천, 하동, 남해 - 4개 병(의)원
 김해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김해 - 4개 병(의)원
 밀양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밀양 - 3개 병(의)원
 양산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양산 - 6개 병(의)원

2) 가해학생 교육 – 2020.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운영 계획 참고(민주시민교육과-3132, 
2020. 3. 3.)

-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피해학생 보호, 재발 방지, 기숙사 사감과 
담임 등 관련자들과 소통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기관 운영)∶81기관 운영[교육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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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Wee클래스 Wee스쿨 Wee센터 상담복지센터 국가 및 
지자체 민간위탁

기관수 전 설치학교 3 18 22 27 9

비고 학폭[2,3호], 교권
[1호]처분의 학생

2박3일
(30시간)

지원청 
소속 도청 산하 경찰서 등 청예단 등

3) 사후 관리
-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푸른나무재단에서 매뉴얼 제작 보급, 경상남도교육청 홈페

이지 자료실 탑재)
교육과정 내 어울림프로그램 11차시 내외로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Wee클래스 상담교사 등)
학교 요청 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 (학교 내 폭력 사후 치유)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 치유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원·운영

라.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 가정과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밥상머리 교육, 학생 및 보호자 폭력 예방교육 등

2)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경남무지개센터 사업) 구축
- 학교 내 폭력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관계 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생활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 내 폭력 예방 활동

3) 기숙사 운영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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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내부결재(종결)

※ 학생(학부모)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
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
13조제2항제3호)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정 >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가능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복구약속-피해자동의)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 ↓

요건 충족 요건 미충족

↓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중

- 새로운 학폭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미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 내부결재
 · 사안조사보고서 
 · 심의결과보고서 
 · 자체해결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 심의위 개최 전 취소 

가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
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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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내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
사안 인지


 □ 학교 내 폭력 신고접수 대장 기록(접수된 사안은 반드시 대장에 기록)
 □ 해당학교 및 신고자, 보호자에게 통보(공문, 문자 등)
   - 해당학생 병원 이송, 수사기관 신고 및 증거자료 확보
   - 초기 피해정도 및 치료기관 정보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
 □ 학교장 재량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우선 조치 실시(피·가해가 명확한 경우∶우선조치 가능)
 □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사안보고(유선보고는 24시간 이내)
 □ 학교 내 폭력 전담기구에서 관련학생 조사 등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보호
•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 긴급 선도 조치 >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금지  • 3호 교내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선도 조치 심의
   • 수사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학교내 전담기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선도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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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 관리

1   건강 검진

가. 기숙사 입사생 건강 검진 철저
1) 대상∶기숙사 입사 예정자 전원(기존학생 포함)
2) 시기 및 횟수∶1학기 입사의 경우 개별적 검사를 받고, 2학기의 경우 1학년은 건강

검진, 2,3학년은 흉부 X-ray검사를 학교 예산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로 갈음 할 수 
있음.

3) 방법∶다음 절차에 의거 학생 개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입사 전 검진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검진결과서(감염성 질환 확인용)를 제출

  ※ 입사 전 건강검진결과서 미제출자 및 결과서상의 단체생활 부적합 시 입사 제한
4) 검진항목∶B형간염(혈액검사), 결핵(흉부X-선검사), 감염성 피부질환(문진 및 상담)
5) 검진절차

가)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검진기관
으로 승인 받은 병ㆍ의원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의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참조
나) 검진시행∶학생이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라) 결과제출∶검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학교에 제출 

  ※ 기숙사 단체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검진 결과표(감염성 질환이 없음) 
제출

나. 입사생 건강검진 결과서 기록ㆍ보관 등 관리 
- 학교장은 입사생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결과서를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고 3년간 

보관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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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사 후 학생 감염병 관리
1) 입사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진료를 하고 학교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 현

황을 인지 즉시 나이스(NEIS)에 입력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고 
조치

2) 학생 대상 개인위생 수칙 외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라. 기타 학생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사항은 매학년도에 
제공되는 경상남도교육청「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따름

2   감염병 예방

가. 목적
1) 기숙사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 예방
2) 기숙사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하여 확산 방지
3)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감염 전파 차단으로 기숙사 기능 유지

나. 기본 방침
1)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기숙사 내 감염병 유입 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보호
2) 기숙사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학생 교육 및 홍보, 방역 물품 비치 등 대응체계 강화

다.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1) 감염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및 감염병 발생 현황을 인지 즉시 

나이스(NEIS) 입력 보고 및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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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으로부터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의심) 환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고, 등교 중지기간이 지나고 감염병 증상이 완치되면(완치 증명 확인 자
료 확인) 기숙사로 복귀

3) 감염병 일반 예방 수칙(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및 기침 예절 등 자료 게시, 방송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실시

4) 고막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방역용(N95)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
독제 등 방역 물품 구비 및 관리

5) 기숙사 소독은 정기 소독(연 5회), 임시 소독(상황 발생 시 수시)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 정기 소독∶기숙사 전체를 정기적으로 실시
나) 임시 소독∶기숙사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유행 시 해당 공간 또는 기숙사 

전체 소독
6) 감염병 발생 시 발열 체크는 기상 후 아침 식사 전 1회,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1회, 야간 점검 시 1회 실시

3   체력 증진

가. 목적
1) 기숙사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력 

향상과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및 협동심 배양
2)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으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격려

나. 추진 방향
1) 1인 1기 특기 교육으로 지도
2)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반을 구성하고 중점 지도
3) 학생 안전에 특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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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내용
1) 기숙사 프로그램에 의한 체력 증진(예시)

프 로 그 램 종 목
아침 체조 체조

기숙사 체육대회 축구(풋살),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프로야구, 프로축구
사제동행 등반대회 등산

배드민턴 대회 배드민턴

토요 Sports Day 육상 및 구기

2)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한 체력 증진(예시)

프 로 그 램 종 목
사제동행 축구대회 축구

학반 대항 배드민턴 대회 배드민턴
학반 대항 풋살 대회 풋살

사제동행 체육대회 육상 및 구기

3) 방과 후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체력 증진
가) 대상∶기숙사생 중 희망자
나) 종목∶배드민턴, 농구, 볼링, 검도, 요가, 방송 댄스, 테니스 등
다) 방법∶해당 종목 관심 교사, 자원봉사, 재능 기부 등으로 운영

4   급식 및 영양 관리

가. 운영 목표
1)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 발육에 필요한 적정 영양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

으로써 학생들의 체위ㆍ체력 향상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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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학생 급식 제공으로 올바른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습관을 길러줌으
로써 자기 건강 관리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운영 방침
1)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결정
◦ 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급식 운영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식재료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

3) 급식 활동에 따른 질서 생활을 습관화시키고,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 정착
에 노력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연 1회 급식 만족도 등 평가(표본 또는 전체)하여 의견을 수
렴하고 개선사항 반영

5) 기타 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급식 기본계획」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2016.1., 4차개정판)」내용 준수

다. 영양 관리
1)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량 설정‧운영
2) 곡류 및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3)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 과다 사용 제한
4) 완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5) 다문화 사회 식단 구성 및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 고려
6) 기호도에 따라 특정 영양소가 과잉되거나 결핍되지 않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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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시 급식 운영 관리
1) 비상사태로 급식운영에 차질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대책 수립

◦ 정전, 단수, 식재료 공급중단, 교육공무직원(급식종사자) 파업, 감염병 확산 등
2) 급식운영 변경 시 문자서비스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반드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3) 급식운영 중단 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납품 중단 사전 통보로 납품 민원 방지

마. 식중독 예방 관리
1) 급식 운영에 따른 외부음식 반입 금지 

◦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례 금지
◦ 부득이하게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외부음식 승인근거와 보존식 관리 철저
◦ 기숙사 내 학교 급식 이외 별도 급간식 제공이 있는 경우 교직원 중 별도 담당자 

지정 관리 업무 수행
2) 학교 인근 분식점 등에서 부정·불량식품 매식금지 등 학생 지도관리 철저
3) 식중독 대책반 운영

◦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응 등 대
책 마련

◦ 식중독 발생여부 감시 체계 운영

학생
(설사 등 증세) ⇨ 환자 파악 ⇨ 환자 집계/분석 ⇨

교육청/지자체
(지역전체 
모니터)

◦ 담임교사, 사감： 매일 아침‧점심‧취침 전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수와 사유를 파악
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있는지 모니터링

◦ 보건교사, 사감∶보건실, 기숙사 이용자에 대한 주요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시․군․구 (보건소)와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 은폐 또는 미신고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처분
  ※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염자‧접촉자에 대한 관리 및 감

염자의 구토물·분변 등 환경인자 및 생활시설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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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 학교의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계획에 따라 신속
하게 대처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조직도(예시)

총괄 대책 반장
(학교장)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환자 파악‧이송반 역학조사 협력반 학사 대책반

‧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 가정통신물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 수업 결손, 기숙사 운영 
대책 마련 등

◦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매뉴얼(2017.5.)」 및 「2017년 학교급식 식
중독 예방 관리 대책」내용 준수 

4)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
◦ 학교 급식 이외 별도 급간식 제공이 있는 경우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확충하고 보

관 중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종류별 1

인 분량 이상을 담아 기록표 부착하여 –18℃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 보존식 용기는 100g 이상 담을 수 있는 용기 사용





1. 재난별 행동요령

2.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3. 기숙사 환경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

Ⅳ. 재난 대응 훈련 및 위생・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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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난 대응 훈련 및 위생・안전관리

1   재난별 행동요령

가. 소방(화재) 시 학생 행동요령

1) 화재사실 전파
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나) 화재경보 벨을 누른다.
다) 생활실에서 대피할 때에는 문을 열어 놓아 대피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라) 옆 생활실 문이 닫혀 있을 경우 발로 세게 차면서 “불이야”를 크게 외쳐 잠에서 

깨우도록 한다.(잠에서 깨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경우 대피 후에도 소방대원에게 층과 
호수를 알려 구조될 수 있도록 한다.)

2) 대피 시 시설 이용
가)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만져보거나 손바닥으로 문짝을 만져본다. ⇒ 만져보아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본다.
나)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며, 계단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피한다.
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대피 시 행동 요령
가) 연기가 있을 경우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 또는 비상유도표지 등을 따라 대피

한다. 
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손수건·옷·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마시는 연기량을 줄

이도록 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36 www.gne.go.kr

다) 한 손은 벽면을 짚어 피난 방향을 설정하여 대피해야 같은 장소를 맴돌지 않는다.
라) 불길 속을 통과 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을 몸과 얼굴을 감싼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4) 대피 이후 대기 요령
가) 대피할 경우 화재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동하여 구조를 기다린다.
나)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5) 화재 시 사감 조치사항
가)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방송이나 비상 신호를 발령하여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조치한다. 
나) 119에 신고하되 가능하다면 비상벨을 울린 지점에 접근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파

악한 후 신고한다. 
다) 대피 인원을 파악하고 대피하지 못한 학생을 확인한다.
라) 사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119신고와 인원 파악 등의 임무를 학생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 소방대원에게 대피하지 못한 학생의 생활실 위치를 알려준다.
바) 부상자는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 및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한다.(경미

한 부상일 경우 자체 응급약품으로 치료) 
사) 화재 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한다.
아) 화재가 진화된 후 학생들의 기숙사 복귀 또는 귀가조치 여부 결정에 따라 후속조

치를 실시한다.

6) 화재 신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가) 화재 신고 요령

(1) 전화 119번을 누르고 불이 난 것을 말한다.
(2) 침착하게 화재 발생 장소, 주요 건축물, 화재의 종류 등을 설명한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 ○층 건물이에요)
(3)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119는 화재 신고는 물론 인명 구조, 응급 환자 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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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려준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볕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재대피 훈련(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2019. 신학기(9월중) 기숙사 소방점검 
및 화재대피훈련 추진계획) 

가) 시기∶3월‧9월 원칙 
나) 횟수∶연 2회 이상(자체훈련 또는 소방서 합동 훈련 실시)
다) 내용

(1) 상황설정∶기숙사 내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야간에 기숙사 내 특정 장소에서 
화재 발생)

(2) 훈련 및 대피장소∶기숙사동 전체, 운동장
(3) 참가대상∶기숙사 거주 학생, 사감 및 업무담당자
(4) 훈련유형∶야간 현장훈련

라) 절차(부록 참조)
(1) 대피훈련 기본계획 수립
(2) 대피훈련 일시 및 발화장소 선정
(3) 대피장소 선정 및 관계자 임무부여
(4) 대피도 작성 및 도상훈련(사전교육)
(5) 소방관서 협조요청(필요한 경우_대피훈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등)
(6) 훈련 시나리오 작성
(7) 훈련기자재 준비 및 사전점검
(8) 대피훈련 실시
(9) 훈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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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피훈련 운영 절차
(1) 훈련실시 전 사전교육(훈련참여 인원 확인, 훈련 내용 및 주의사항)
(2) 화재발생 경보 발령 및 대피안내
(3) 화재신고·초동진화
(4) 대피장소로 이동
(5) 대피 후의 안전 확보
(6) 피난완료(대피인원 점검 및 보고)
(7) 강평·화재안전교육(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등)
  ※ (주의사항) 안전사고 발생 억제를 위하여 질서 있는 대피 등 훈련 내용 및 주의

사항 사전안내
바) 훈련 실시 평가

(1) 훈련 실시 전 사전교육의 적절성
(2)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의 적합성
(3) 훈련절차와 행동요령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운용의 적절성 

나. 지진 시 학생 행동요령

1) 기숙사 생활관에 있을 때는
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밑이나 침대 1층에 대피하여 우선 몸을 보호한다.

(1) 서둘러서 기숙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 등 낙하물에 위험함.
(2)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 임.
(3)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함.

나) 흔들림이 멈추거나 기회가 있으면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확인해야 함.
다) 화재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도록 한다.
라) 흔들림이 멈추면 책가방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기숙사 밖으로 대피한다.(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유리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착용하고 가스 누출 등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냥이나 라이터 사용은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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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옆 생활실문이 닫혀 있을 경우 문을 열어 깨워서 함께 대피한다.
바) 건물 밖에서는 건물이나 담장과 떨어진 대피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

한다.
사) 부상자가 있으면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추었으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아) 대피장소에서 사감 또는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2) 기숙사 공부방에 있을 때는
가) 지진으로 흔들리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한다.
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책가방·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다) 흔들림이 멈추거나 기회가 있으면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라) 흔들림이 멈추면 사감의 지시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대피경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마) 대피장소로 이동 시에는 책가방·책 등으로 머리를 감싸서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

한다.
바) 건물 밖에서는 최대한 건물과 담장에서 떨어진 대피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운동장 

및 공터로 대피한다.
사) 대피장소에서 사감 또는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3) 기숙사 밖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가) 지진 발생시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1) 건물과 최대한 떨어집니다. 
(2)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장소(운동장, 공터)로 이동합니다. 
(3) 재난방송을 청취합니다.

나) 대피시에는 흔들림이 멈추면 재빨리 주변의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1) 건물의 붕괴 위험이나 낙하물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며 멀리 벗어납니다. 
(2) 학교 외벽(담벼락)이 건물보다 쉽게 붕괴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기대지 않습니다.
(3) 해안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 있으므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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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피 이후에는 안전지대에서는 인솔(담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1) 환자 및 불안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인솔(담임) 교사 및 보건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습니다. 
(2)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고 침착하게 인솔(담임) 교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3) 보호자 인계 등 인솔 교사(사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

습니다.

4) 지진 시 사감 조치사항
가) 지진이 발생하면 기숙사 내 방송 또는 메가폰 등 보조수단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학생들이 신속히 책상 밑으로 대피하여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경보전파 수단∶기숙사 내 방송, 메가폰, 호루라기, 타장, 육성 등
나) 흔들림이 멈추면 학생들이 대피경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지 생활실, 화장실 등을 확인한 이후 대

피하도록 한다.
라) 부상자가 있으면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마)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소화전을 이용 초동 진화를 실시하고 진화가 어려운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바) 건물 밖에서는 학생들이 건물과 담장에서 떨어진 대피로를 이용하여 운동장 등 안

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대피장소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부상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태풍･호우 시 학생 행동 요령

1) 예보 시
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나) 방송을 통해 태풍․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합니다. 
다) 기숙사의 출입문, 창문 등 태풍․호우에 취약한 곳을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라) 사감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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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보시
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나) 외출을 자제하고 방송을 통해 태풍․호우 상황을 지속 청취합니다. 
다) 기숙사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라)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사감에게 즉시 알립니다. 
마) 사감의 지시를 따릅니다.

라.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재난상황 대피 요령

1)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재난 발생 상황
알리기 ⇨ 신속 대피 ⇨ 재난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가) 재난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당황하지 않고 초기 상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 
  예) “2층 컴퓨터실에서 불이 났어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다.
나) 대피 시 교사 또는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말해주어

야 함

2) 장애유형별 재난 발생 시 안전 수칙 및 대피 요령
가) 청각장애학생 재난 대비 안전 수칙

(1)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 연습
(2) 필기도구와 어둠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손전등(핸드폰 메모지 어플리케이션 등), 보

청기의 여분 건전지 등은 항상 구비해 두어야 함
(3) 건물의 대피 시설 등을 미리 파악
(4) 전화기, 화재경보기, 구급함의 위치를 미리 파악
(5) 자신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
(6) 청각장애학생의 야간 취침시간에는 보청기를 부착하지 않고 취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7) 청각적 방법으로 재난을 감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수화나 몸짓을 통해 대피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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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각장애학생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전등을 켜 알려주어야 함
(9)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기에 사감은 대피동선을 정확히 숙지

하고 피난 방향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함
(10) 사감은 청각장애학생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얼굴을 돌리거나 가리지 않

도록 해야 함
나) 지체장애학생 재난 대비 안전 수칙

(1)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 연습
(2)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탑승 또는 보조기구의 유무에 따라 스스로 

대피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탑승하도록 보조하거나 기구를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

(3) 전동 및 일반휠체어를 항상 근처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는 언제든 사용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야 함

(4) 건물의 대피 시설 등을 미리 파악
(5) 전화기, 화재경보기, 구급함의 위치를 파악
(6) 자신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
(7) 사감은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지체장애학생을 파악하여 대피 불가능자를 우

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지체장애학생의 구조방법을 정확히 숙지
(8) 사감은 대피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피방향과 장소를 제시

다) 시각장애학생 재난 대비 안전 수칙
(1) 청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소리를 통해 상황을 전파
(2)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 연습
(3) 접이식 지팡이, 장갑 등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
(4) 건물의 대피 시설 등을 미리 파악
(5) 전화기, 화재경보기, 구급함의 위치를 파악
(6) 자신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
(7) 시각장애학생이 대피동선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돌출형 안내 표

지를 부착
(8) 사감은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시각장애학생을 파악하여 불가능자 대피를 우

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학생의 구조방법을 정확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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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움직일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함
(10) 대피 과정에서 계단, 좁은 길, 경사로 등을 큰 소리로 전파해 줄 수 있도록 함

라) 지적장애학생 재난 대비 안전 수칙
(1)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 연습 
(2) 건물의 대피 시설 등을 미리 파악
(3) 전화기, 화재경보기, 구급함의 위치를 파악.
(4) 자신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
(5) 긴 문장이나 복잡한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단문이나 쉬운 말로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6) 교사는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지적장애학생을 파악하여 불가능자 대피를 우

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학생의 구조방법을 정확히 숙지
(7)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대피능력, 상황판단능력,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대피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피 대책을 마련
(8) 지적장애학생이 지정된 대피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9) 침대, 책상 등 구석진 곳에 지적장애학생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10)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학

생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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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가. 응급 환자 발생 시 후송 체계도

사감
환자 상태 파악 ⇨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 처치(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 편안한 자세-기도 유지 및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 
◦ 사감은 보호자 연락
◦ 응급 상황을 교장에게 보고 

↓

병원 이송 ⇨

◦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
로 이송 

◦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 안내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 학교 자체 이송 계획에 의해 지정된 이송자가 병원으로 이송
※ 긴급한 경우 학생을 사감이 이송하게되면 사전에 지정된 대체근무자에게 

연락하여 기숙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송 시 행정사항 ⇨
◦ 진료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기숙사 일지에 기록
◦ 안전공제회 해당 시 공제회 신청(기숙사 업무담당자)
◦ 학교 자체 이송 계획에 의해 지정된 이송자 출장조치

나. 응급환자 대처 방법
1) 먼저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다.
2) 판단이 어려우면 119에 문의하고, 상태가 위급하다면 119로 구급차 출동 요청한다.
3) 환자 응급조치(심정지 상태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4)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유지 및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골절 환자 이차적인 손상 방지)
5)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후송 후 즉시 작성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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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사항
◦ 신체 상해 부위
◦ 조치 내용

◦ 사건의 시간과 장소
◦ 응급 처치 내용
◦ 추후 관리 사항 등

◦ 사고 상황
◦ 관계자 등의 확인
◦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술

6) 응급 환자 치료비는 안전공제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회 업무담당자가 안전공
제회와 협의하여 신청 및 처리, 후송비는 학교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다. 기숙사 내 응급 약품 관리
1)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비치
2) 약물 사용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 
3) 경구용 약물 사용 시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4) 약물 사용은 해당 증상, 용법, 용량과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
5) 사후 발생할 문제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응급처치 일지에 사용 내역 기록 권장
6) 약품 유통기한 점검 및 오‧남용 방지 주의 요망

3   기숙사 환경 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

가. 소방안전 관리
1) 소방안전관리 대행점검 및 자체점검 병행 실시→발화요인,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
2)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점검 및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로 인한 과부하 방지
3) 흡연을 위한 인화물질 소지 및 담배꽁초를 투척하지 않도록 관리 
4) 경보기 및 자동화재 감지기 등 작동상태 점검
5) 비상 유도등 및 유도표시 설치여부 
6) 비상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잠궈 비상대피 불가하지 않는지 점검
  ※ 옥상 및 남녀 분리를 위한 출입문 잠금장치는 비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7) 통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대피를 방해하지 않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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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화전 펌프 작동상태 및 소화기 충진 상태 점검
9) 화재시 방화문 작동으로 방화구역 구획 상태 점검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방독면, 방연마스크(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

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전기안전관리
1) 기숙사 내는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전기기기의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의 전선을 설

계하며 실내에서는 전열기 사용을 금지
2) 전기기구는 『전』자나 『검』자 또는『KS』, 『품』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숙지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함
4)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함
5)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
6)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면허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
7)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유무를 확인
8)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조치
9)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

코드 전선을 사용
10)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함
11)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방범관리
1) 기숙사내의 안전사고나 우범 행위가 우려되는 곳은 상시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기숙사내 침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는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때 

학생들의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CCTV용 카메라의 화소수는 20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하며,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화상을 제공하도록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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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범장치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보안등은 배관이 바
닥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 주민의 사생활과 주변 수목의 성장에 지
장이 없어야 함

라. 상하수도관리
1) 수돗물 관리

가)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 설치 지양
나) 저수조 청소∶저수조 청소 주기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개학 

직전 실시하거나 저수조 청소주기를 단축(분기1회)하여 전문업체 용역 시행
다)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라) 점검일지 작성,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마) 저수조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2) 정수기 관리
가)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소모품 교체, 내·외부청소 등 관리 철저
나) 청소 또는 소독 시기를 정기적(매월 초, 개학 직전 등)으로 설정하고, 수질검사 직

전에는 청소 또는 소독 실시 금지
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2차)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중 2회 이상 1차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라) 필터는 해당 정수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
마)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을 기록·유지
바)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정수기와 유사한 제품의 경우(정수 기능 포함 등)에는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특히 저수조,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과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램

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하게 정

수 기능을 포함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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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환기설비)
1)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의 환기 설비 설치
2) 기숙사 내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상점검(매일) 및 정기점검(연1회)
3) 환기 설비가 없는 실에는 입실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4)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찬바람 때문에 창문을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개방
5)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환기를 피함

바. 냉난방기 관리
1) 가동시 냄새가 나거나, 먼지가 토출구에서 나올 경우 세척시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함.
2) 필터의 청소는 젖은 헝겊이나, 65℃정도의 물로 세척하고, 물로 세척하였을 경우 그

늘에서 말려 조립
3) 중성세제 사용(벤젠, 시너 등 화공약품 금지)
4) 전문장비 및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학교에서 자체 시행가능하나, 전문부분은 업

체에 의뢰하여 시행

사. 생활실 관리
1) 보건 위생을 위한 생활실 청결 유지
2) 이불, 베개 등 침구류 정기적 세탁 및 일광 소독용 건조대 설치
3)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 매트리스 관리 
4)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구류 세탁, 매트리스 관리 등 위생관

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아. 경상남도교육청 환경위생분야 및 안전분야 관련 계획
1)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2072(2020.2.17.) 2020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환

경관리분야] 
2) 안전총괄담당관-7583(2019.12.1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3) 2020년 「안전점검의 날」운영 계획에 따라 매월 4일 건축물 및 화재취약시설 점검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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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생활지도원 운영

1   기숙사생활지도원의 역할

가 . 기숙사생 생활교육 및 감독(담당부장교사와 협의 하에 교육 및 감독)
나. 기숙사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학생 출입 관리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다. 기숙사 내 시설 보안 유지 및 통행 제한, 보호 구역 출입 통제
라. 기숙사 내 자산 및 시설 관리, 옥외 취약 구역 예방 순찰
마. 기숙사 재산에 대한 도난 방지
바. 기숙사 화재 예방 활동, 재난 발생 시 학생 대피 유도(안전관리)
사. 비상사태 조기 발견 및 긴급 조치(화재, 풍수해, 외부인 무단침입 시 등) 
아. 기숙사생 안전사고 예방,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 활동 
자. 기타 기숙사와 관련하여 학교장 지정 업무

2   기숙사생활지도원의 자격 

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과 인격을 갖춘 자
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다.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
라. 각종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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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생활지도원의 복무

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거∶근로기준법 제50조~제63조
2) 근로시간의 구분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은 통상적으로 0시~24시, 1주는 통상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1일간 또는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하)

야간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의 근로 등)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 수행이 강제되어서는 안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장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합리적임

3) 1일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단, 주 40시간 이하 근무는 준수)
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다) 학교실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분할하여 근로

자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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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근
1) 의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효과∶무임금(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통상적으로 결근 처리 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

로 처리하여도 무방함. 결근과 무단결근은 구분되는 것으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음

※ 무단결근∶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

다. 지각·조퇴·외출

1) 의미
가) 지각∶출근 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
나) 조퇴∶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
다) 외출∶근로시간 중에 사적 용무로 일시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

2) 효과
가) 통상 누계하여 8시간마다 연차 1일로 간주하므로 연차일수에서 차감
나) 지각, 조퇴, 외출과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은 구분되는 것으로 무단으로 지

각 등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사유 발생할 수 있음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기준은 당일의 약정근로시간을 만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어도 일단 출근하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시간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서는 안 됨

라. 인사 관리(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위원회)
1) 근무성적평정

가) 개요∶교육공무직원(기숙사 생활지도원)이 평소 수행한 업무의 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을 사용기관의 장이 평가하는 제도로서 직원의 능력 향상을 기하고 공
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54 www.gne.go.kr

나) 절차

근무성적평가계획수립(평가기간, 대상, 방법 등) → 근무성적평가 실시 교육공무직원 - 업무성과
서 작성, 평정자·확인자 -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집계(평가점수, 성적, 등급) →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 →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직원의 요구 시)

다) 시기∶매년 학교는 2월 말, 기관은 12월 말 기준(연 1회)
라) 대상

-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를 선정
-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1년 미만 기간제, 대체근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방법
(1) 피평정자는 “업무성과서”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성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무성적은 최하점으로 평가함
(2)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

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평가함
(3)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

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 점수를 차등 부여함

2) 인사위원회∶상훈, 징계 및 해고 등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

마. 징계 관리

1) 의의∶사용자가 근로자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
하는 것을 말함

2) 징계요구권자∶교육감 또는 교육장

3) 징계사유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고 및 업무지장 초래 손실발생
나) 업무상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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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인 없는 반복적 결근 등
라) 법령위반 등 그 밖에 준하는 사유

4) 징계의 종류
가) 경징계

(1) 견책∶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문서로 견책
(2) 감봉∶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감액
나) 중징계

(1) 정직∶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1월 이상 3월 이내로 정직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 부지급

(2) 해고∶근로계약 해지

5) 징계절차

징계요청서 제출
(학교장→교육장)

⇩

징계의결 요구
(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위원장→학교장→징계의결 대상자)

⇩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의결 통보)

⇩

징계처분
(징계의결 알림)

⇩

재심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단,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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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생활지도원의 채용

가. 근거∶「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나. 채용절차
1) 기본원칙∶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2) 절차

인력수요발생(학교) → 교육공무직원 채용 요청(직종 관리부서) → 채용 요청 세부 검토(노사협
력과) → 채용 세부 계획 수립(노사협력과) → 채용시행계획 심의·의결(노사협력과) → 채용 평가 
실시(노사협력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치(교육지원청, 학교) 

다. 근로계약

1) 개념
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나)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 작성
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등)을 명확

하게 안내
(1)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채용권자와 근로자 

쌍방이 기명날인, 각 1부씩 보관
(2) 사용자는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
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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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치기준
1) 기숙 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2) 기숙사 동당 1명의 기숙사생활지도원 배치를 권장한다.(남·녀 기숙사 각 1명)

※ 사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숙사생활지도원을 고정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 
교원이 지원해야 할 경우 교직원 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소수)교원에게 사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야 함

  - 사감 업무를 수행한 교원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거나, 다음날 오전에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음(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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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숙사 생활지도원 1일 근로시간

학교별 근로시간 기준(안)_예시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 비고

기숙형고등학교 21:00 ~ 다음날 09: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농산어촌기숙사운영
고등학교

21:00 ~ 다음날 09: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1:00 ~ 다음날 09: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외국어고등학교 21:00 ~ 다음날 09: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일반 중·고등학교 20:00 ~ 다음날 08: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대안(특성화)
학교

20:00 ~ 다음날 08: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과학고등학교 21:00 ~ 다음날 09: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20:00 ~ 다음날 08: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체육고등학교 18:00 ~ 다음날 08:00
(14시간)

00:00 ~ 06:00
(6시간) 8시간

특수학교 15:00 ~ 다음날 09:00
(18시간)

18:00 ~ 19:00
06:00 ~ 07:00

(2시간)
16시간

거점형통폐합중학교 20:00 ~ 다음날 08:00
(12시간)

02:00 ~ 06:00
(4시간) 8시간

※ 학교별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 휴게시간 중 근무상황 발생 시 사후 초과근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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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정 운영

【근거 및 관련】

  1.「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

침」

1   기본 원칙

가. 근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나. 기숙사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숙사비는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방법에 따라 집행하되, 재원을 달리하는 예산은 해당 

재원에 맞는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020학년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45페이지[나) 수익자 부담수입]수익자
부담수입은 급식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
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하며, 정산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 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서를 학
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라.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책정한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기숙사비 징수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월별/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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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장은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시 학부모부담을 고려하여 징수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바.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 및 예산 집행 등 기숙사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운
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단,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숙사비 운영

가. 기숙사비 책정
1) 기숙사비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함
  ※ 단,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함
2)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계상
3) 기숙사비 책정 시 반영사항

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급식비는 제외)
나) 기숙사비 징수 주기
다) 징수 주기별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 수(또는 기숙사 정원)

나. 기숙사비 예산 편성
1) 기숙사비 운영 시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
2) 기숙사 예산 편성은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함
  ※ 단,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함
3) 기숙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가) 인건비∶기숙사 사감(교육공무직 및 용역근로자) 및 청소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
용하며 세부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용역근로(노동)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을 감안
하여 편성

  ※ 「근로기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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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기숙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직접 소요 경비(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비), 행정장비 사용료(복사기 및 정수기 등), 소모품 구입비, 학생 복지비(의
약품 및 학생용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으로 사용 가능

다) 프로그램 운영비∶기숙사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대학탐방 경비, 강사료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

  ※ 비품구입비 및 시설비는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편성 
(수익자 부담경비로 편성 금지)

라) 기숙사 예산편성(예시)

구  분 구  성  요  소 비고

기숙사
관리비

인건비 기숙사생활지도원(교원제외), 청소원 등

운영
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난방비, 유선방송료 등

시설
유지관리

건물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 무인경비용역비, 전기안
전점검용역료, 소방시설점검용역료, 방역비, 정수기유지료 
등

운영물품 관리용 소모품, 청소 용품비, 수선 용품비 등

학생
복지비 정기간행물(신문, 잡지구독료), 의약품 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비 도서(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대실료, 차량임차료, 수용비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SMS 문자사용료 등)

※ 급식비(조・석식비)는 기숙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급식관리’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른다.

다. 기숙사비 징수
1) 기숙사비는 월별, 분기별 등 학교에서 징수주기를 결정하되, 월별징수 권장
2) 기숙사비 징수 시 급식비 등 기타 항목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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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파악 및 기숙사비 과다책정에 대한 오해 요소를 지양하
기 위해서 기타 항목(조・석식비 등)과 분리하여 예산편성 및 기숙사비 집행을 원칙
으로 함

나) 징수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지

라. 기숙사비 집행
1) 불필요한 경비 집행 최소화
2) 편성된 예산 항목에 맞게 집행
3) 기숙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외 예산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지원할 수 있음
가) 공공요금
나) 청소 용역료(기숙사 외의 학교 건물과 통합하여 청소용역 계약 시)
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역 포함), 운영 용품비

마. 기숙사비 반환
1) 학교의 장은 기숙사비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2) 기숙사비 반환 규정은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반환 규정 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및 반환 비율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 결정

< 기숙사비 반환기준(예시) >

▣ 기숙사비 반환기준 
  1. 부득이한 경우(입원 및 전출 등)∶일할 계산
  2. 입실 포기의 경우(자의 및 퇴출 등)∶입실 개시 전(전액 반환), 1/3경과 전(납부 금액의 2/3 반

환), 1/2경과 전(1/2반환), 1/2경과 후(미 반환)
    ※ 분기별 징수 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기준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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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기숙사비 징수 시 반환 사례(예시) >

  - 1/4분기 기숙사비(3월~5월분) 납부, 월 120,000원씩 총 360,000원 납부
      - 퇴사일∶4월 10일

3월 4월 5월

반환 불가 전액 반환
↓

퇴  사(4월 10일)
  - 총 반환액∶200,000원
    ⦁ 3월 반환액∶0원
    ⦁ 4월 반환액∶120,000원×2/3 = 80,000원
    ⦁ 5월 반환액∶전액 반환 (120,000원)

4) 기숙사비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반환
※ 반환 절차∶반환 사유 발생→ 담당 교사 확인→ 기안 및 결재→ 확인 후 반환

바. 기숙사비 반환
1) 기숙사 예산 중 수익자부담경비의 잔액 발생 시,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현실적으로 반환에 실익이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생복지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2) 기숙사비 정산 내역은 분기별로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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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기숙사운영규정(안)(예시)
 1-1. 기숙사학생자치회 회칙(예시)
 1-2.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서(예시)
2. 기숙사 생활교육 안내(예시)
3. 기숙사 입사 안내 가정통신문(예시)
4.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자료1 - 기숙사 생활 

및 운영 규정(예시)
5.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자료2 -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예시)
6. 기숙사 운영학교 학교폭력 예방 분야 

점검표(예시)
7. 기숙사 만족도 설문지(예시)
8.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절차 (예시)
9.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 평가표 및 훈련 

시나리오 작성 (예시)
10. 기숙사 내부 비상 대피 경로(예시)
11. 기숙사 안전점검의 날 점검표(서식)

12. 기숙사 환경위생 분야 각종 기준 및 관련 서식
13. 기숙사생활지도원 채용 관련 

자료-기간제(예시)
14. 사감 교육 자료(예시)
15. 기숙사생활지도원 근무성적 평정서(서식)
16. 특수학교 기숙사 관련 법령
17. 특수학교 기숙사 입사생 선발(예시)
18. 특수학교 재난 시 지원 내용 및 지원 방안
19. 기숙사 운영일지(예시)
20. 비상연락 대장(예시)
21. 외출/외박 신청서(예시)
22. 외출·외박 학생 기록 대장(예시)
23. 기숙사 학생 이동원부(예시)
24. 기숙사운영위원회 개최 알림(예시)
25. 기숙사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예시)
26.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7. 기숙사 운영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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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기숙사운영규정 (예시)

○○○ 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학교의 기숙사를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에서 다음 각 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 제공
  2.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3.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4.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간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제3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의 관리·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학생자치회 활
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운영 연간계획을 수립 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제6조(사감의 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0명이상의 사감을 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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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감의 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
  4.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보호자,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

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제8조(사감의 근무시간)
  ① 평일은 00:00부터 다음날 00:00까지 근무한다.
  ② 토요일은 00:00부터 다음날 00:00까지 근무한다.
  ③ 일요일과 공휴일은 00:00부터 다음날 00:00까지 근무한다.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입사 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하되, 교직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수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 비율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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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

라고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신학기 개시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한다.
  ② 위원회 간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절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

제15조(기능)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7조(자치회 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대표∶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층장, 호실장 등으로 구성  
  2. 대표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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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장∶자치회 총괄,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회장∶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역할을 대행
    다. 학년대표∶각 학년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임무
    라. 층장∶기숙사 동의 각 층 대표, 각 층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제18조(대표 선출 및 임기) 대표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

출한다.
  1. 대표∶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1년
  3. 대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19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

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에 따른 건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21조(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년별 배정 인원∶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2. 학년별 남녀 배정 비율(남녀공학일 경우)∶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

원할 수 있음
제22조(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학생 선발) ①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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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그 

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라. 기준중위소득 0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그 자녀
    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2.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하되, 통학시간, 

거리, 불편 등을 계량화하여 순위가 우선인 학생을 선발한다.
  ③ 일반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일반 학생∶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열악한 학습환경에 있는 학생를 

제외한 학생
    나. 장애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다. 기타 학생∶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

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제24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
  2. 다른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학생
  ② 재입사∶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가 결정된 학생
제25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당해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퇴사)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정 환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법정전염병으로 확진되거나 피부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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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감 및 담임교사에게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이 수차례 확인되어 학교장이 퇴사를 명
한 학생

【제 4 장 재정 관리】

제27조(재정운영) 기숙사 재정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
  2.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및 자산취득성 비품구입비는 학교기

본운영비, 목적사업비, 지자체지원금 등으로 집행
제28조(기숙사비 징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

수한다.
  1.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
제29조(기숙사비 집행 및 공개) ①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
  ② 집행 결과는 분기별로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한다.
제30조(기숙사비 반환) 퇴사 학생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5 장 입사학생 안전 관리】

제31조(일일점검) 일일점검은 학생들의 인원 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간∶동절기 아침 ○시, 야간 ○시
               하절기 아침 ○시, 야간 ○시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검은 별도로 정함
  3. 야간 점검 이후 외출 금지
  4. 점검자는 학생들이 하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보람과 위안· 격려와 지지 등의 메

시지 전달
  5. 학생은 점검 시 점검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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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 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검 시간 준수
  5. 전열기구 소지 및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6.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
  7. 학교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8. 시설물 수시 점검
  9.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
  10.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항정신성의약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1.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2. 상비·구급약 비치(약품 관리 일지 작성)
  13. 주변 응급의료 기관,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
  14. 사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기술 숙지
제33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알림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장 등 관계자와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결정 및 조치, 피해자 결정 및 보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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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환경위생관리)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

시한다.
제35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36조(재난안전관리) ①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 6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37조(일반적 사항) 학교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입사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과 위생을 지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2.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전기와 물은 아껴쓰고 함께 이용하는 기기들은 사용 방법을 지킨다.
  5.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6. 외부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
  7.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

에게 알려야 한다.
  9.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 기숙사 출입 시에는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11.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 의류 등에서 악취·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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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알린다.
  13. 음주, 흡연을 금지하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14.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15.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16.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

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 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18.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

실자가 꺼짐 상태를 확인한다.
  19.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20.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21.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2. 개인적으로 애완 동물이나 곤충 등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23.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24. 카드,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는 하지 않는다.
  25.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복도 끝부분에 있는 비상탈출로프를 이용한다.
제38조(독서실 이용)
  ①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독서실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지킨다.
  ③ 독서실 입실 시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
  ④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⑤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도구(헤드폰 등)를 사용해야 한다.
제39조(컴퓨터실 이용)
  ① 게임, 만화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 등의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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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
하도록 한다.

  ③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④ 입실 시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⑤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⑥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한다.
제40조(세탁물 관리)
  ① 물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및 장소에

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
한다.)

  ② 개인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③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제41조(외박과 외출)
  ①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를 받는다.
  ②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③ 외출을 희망하는 자는 사감에게 외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출자의 귀사 시간은 22시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을 지키기 어

려운 때는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⑤ 공휴일 이외의 외박 및 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감이 보호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⑥ 외박 또는 외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숙사 재입사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외박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⑧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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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입사 시 준비물) 입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비한다. 
  1. 침구류∶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생활 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준비
  5. 현금∶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하되,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서 위탁
  6. 개인용 실내화∶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기숙사비
    가. 운영비
    나. 매월 급식비∶1일 식비 × 기숙사 운영 일수
  9. 학습을 위한 전자기기(노트북 등)이나 핸드폰
제43조(기타)
  ①기숙사 내에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 

사항을 숙지한다.
  ② 등ㆍ하교 시, 용의ㆍ복장을 단정히 한다.
  ③ 등교 시간 및 귀사 시간을 준수한다.
  ④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동에,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입ㆍ퇴사, 건강 이상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자의 호실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⑥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가 필요한 경우 예치금(10,000원)을 사감실에 예치하고 열

쇠를 받아 본인이 관리하되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간다.
  ⑦ 출판물 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⑧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⑨ 설날과 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휴관하고, 여름방

학과 겨울방학 중에 일주일 이상은 청소와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⑩ 아침, 저녁 식사 배식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⑪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또는 

담임교사의 동행 하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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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 또는 야간자율학습 시간 중에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과 교사의 승낙을 받은 후 사감실에 신고하고 입실한다.

  ⑬ 노트북, 전자기기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만 하고, 등교 시에는 전
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⑭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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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숙사학생자치회 회칙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00학교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00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제3조(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대표∶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층장 등으로 구성  
  2. 대표의 주요 임무
    가. 회장∶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나. 부회장∶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역할을 대행
    다. 학년대표∶각 학년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수칙 준수 안내
    라. 층장∶기숙사 동의 각 층 대표, 각 층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제5조(대표 선출 및 임기) 대표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한다.
  1. 대표∶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기숙사 호실장은 각 호실에서 선출, 층장은 호실장 

중에서 선출)
  2. 임기∶1년
  3. 대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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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
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와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치회 대표 주요 활동) 자치회 대표는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1. 주요활동∶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공동체 생활 유도,민주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2. 환경안전활동∶기숙사 내외 생활 환경과 안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활동 
  4.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
  5. 자율학습실·생활구역별 확인 활동

                 점검활동  
  구역별

확인자
(자치회 대표) 확인 활동 내용 확인 시간

자율학습실

1자율학습실  ① 생활태도
 ② 면학환경
 ③ 정리정돈상태
 ④ 절전·소등
 ⑤ 청결상태

 ① 자습시간 
 
 ② 등교 후
  00:00-00:00

 ③ 수  시
  00:00-00:00
  00:00-00:00

2자율학습실
3자율학습실
4자율학습실

숙소생활
구역

1층(여)  ① 현관 정리
 ② 숙소 환경상태
 ③ 화장실 청결상태
 ④ 절전·절수·소등
 ⑤ 쓰레기 처리
 ⑥ 빨래감 처리

2층(여)
1층(남)
2층(남)

공동구역
화장실, 샤워장
세탁실, 건조실

복  도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등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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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9조(생활 수칙 제정) ①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
성원(입사 학생, 사감) 및 이해관계자(보호자,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② 생활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2.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3. 학생 상호 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4.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

사와의 상담, 기타 생활 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③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 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규칙과 학생 회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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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서 (예시)

1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00(00(00(00(00(00(00(00(00(00(00(00(00(00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학년도)))))))))))))) 학교 및 기숙사 현황(00학년도)

가. 학교현황

학교명 개교일 학급수(특수) 학생수 교직원
수1 2 3 계 구분 1 2 3 계

남
여
계

나. 기숙사 현황
○ 총  괄

사감 입사학생 수 동별 입사 학생  수 비고
(수용율)정사감 부사감 1학년 2학년 3학년 계 ○○ 관 ○○ 관

%

○ 기숙사 동별 입사자 현황
기준일∶○○○○. ○. ○.

구  분 수용가능 인원(A) 현원(B) 과부족
(A-B)사감실 4인 6인 8인 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관
실수 0 남

여
인원 0 계

○○관
실수 0 남

여
인원 0 계

계
실수 0 남

여
인원 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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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치도

【 1 층 】

휴식
공간 사감실 도서실

복     도

화장실 도 서 실
 

【 2 층 】

휴식
공간 201 202 203 분리

수거 204 205 206 207

난
간복     도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210 209 208

【 3 층 】

휴식
공간 301 302 303 분리

수거 304 305 306 307

난
간복     도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310 309 308   

【 4 층 】

휴식
공간 401 402 403 404 405 406 407

열람실 408

난
간

복     도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411

인터넷
강의실

410 409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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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   

가. 0000학년도 기숙사 연간 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1 삼일절
전체입사(00:00)

2 3
전체퇴실(00:00)

4

5
전체입실(00:00)

6 7 8 9 10 11
희망자퇴실

12
 전체입실

13 14 15 16 17 
전체퇴실(00:00)

18

19
전체입실(00:00)

20 21 22 23 24 25
희망자퇴실

26
전체입실

27 28 29 30 31
전체퇴실(00:00)

4.1

4

2
전체입실(00:00)

3 4 5 6 7
전체퇴실(00:00)

8

9
전체입실(00:00)

10 11 12 13 14 15
희망자퇴실

16
전체입실

17 18 19 20 21 22
희망자퇴실

23
전체입실

24 25 1차고사 26 1차고사 27 1차고사 28 현장체험학습
   전체퇴실

29 

5

30
전체입실(00:00)

1 체육대회 2 체육대회
  전체퇴실

3 석가탄신일 4 재량휴업일 5 어린이날 6

7
전체입실(00:00)

8 9 10 11  
 

12 13
희망자퇴실

14
전체입실

15 16 17 18 19
전체퇴실(00:00)

20

21
전체입실(00:00)

22 23 24 25 26 27
희망자퇴실

28
전체입실

29 30 31 6.1 2
전체퇴실(00:00)

3

6

4
전체입실(00:00)

5 6 현충일 7  8 9 10
희망자퇴실

11
전체입실

12 13 14 15 16
전체퇴실(00:00)

17

18
전체입실(00:00)

19 20
 

21 22 23 24
희망자퇴실

25
전체입실(00:00)

26 27 28 29 30 7.1
희망자퇴실

7

2
전체입실

3
 

4 2차고사 5 2차고사 6. 2차고사 7 2차고사
  전체퇴실

8

9
전체입실(00:00)

10 11 12 13 14 15
희망자퇴실

16
전체입실

17 18 19 방학식 20 보충수업 시작
 

21
전체퇴실(00:00)

22

23
전체입실(00:00)

24 25 26  27 28
전체퇴실(00:00)

29

30
전체입실(00:00)

7.31 1 2 보충수업 끝
  전체퇴실

3 4 5

8

6
전체입실(00:00)

7 개학식 8 9 10 11 12
희망자퇴실

13
전체입실

14 15 광복절 16 17 18
전체퇴실(00:00)

19

20
전체입실(00:00)

21 22 23 24 25 26
희망자퇴실

27
전체입실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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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9

1
전체퇴실(00:00)

2

3
전체입실(00:00)

4 5 6 7 8
전체퇴실(00:00)

9

10
전체입실(00:00)

11 12 13 14 15 
 

16
희망자퇴실

17
전체입실

18 19 20 21 22 23
희망자퇴실

24
전체입실

25 26 27 28 1차고사 29 1차고사 30 
희망자퇴실 

10

1
전체입실

2 1차고사
  전체퇴실

3 개천절 4 추석 5 추석연휴 6 대체휴일 7

8 9 한글날 
전체입실(00:00)

10  11 12 13 
전체퇴실(00:00)

14

15
전체입실(00:00)

16 17 18 19 20 현장체험학습
    전체퇴실

21

22
전체입실(00:00)

23 24 25 26 27 28
희망자퇴실 

29
전체입실

30 31 11.1 2 3 
전체퇴실(00:00)

4

11

5
전체입실(00:00)

6 7 8 9 10 11
희망자퇴실

12
전체입실

13 14 15 16 대학수학
   능력시험

17
전체퇴실(00:00)

18

19
전체입실(00:00)

20 21 22 23 24 25
희망자퇴실

26
전체입실

27 28 29 30 12.1 2
희망자퇴실

12

3
전체입실

4 5 2차고사 6 2차고사 7 2차고사 8 2차고사
  전체퇴실

9

10
전체입실(00:00)

11 12 13 14 15 
전체퇴실(00:00)

16

17
전체입실(00:00)

18 19 
 

20 21 22 방학식
   전체퇴실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1

12.31 1 신정 2 
전체입실(00:00)

3 보충수업 시작 4 5
전체퇴실(00:00)

6 

7
전체입실(00:00)

8 9 10 11 12
전체퇴실(00:00)

13

14
전체입실(00:00)

15 16 17 18 19
전체퇴실(00:00)

20

21
전체입실(00:00)

22 23 24 25 26보충수업 끝
  전체퇴실

27

28 29 30 31 1 2 3

2

4
전체입실(00:00)

5개학식 6 7 8 9 종업식
  전체퇴실

10

11
전체입실(00:00)

20 보충수업 시작 13 14
전체퇴실

15 설연휴 16 설날 17 설연휴

18
전체입실(00:00)

19 20 21 22 23
전체퇴실(00:00)

24

25
전체입실(00:00)

26 27보충수업 끝
  전체퇴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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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 운영 일정표

  평일 운영 시간표

요일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0:00 – 00:00 기상, 조회, 운동(운동장, 체육관)

토요
휴업일

(별도일정)
- 체육
- 봉사
- 극기
- 탐방

입실
00:00
(학습)

별도
일정

00:00 – 00:00 아침식사

00:00 – 00:00 정리 및 등교

00:00 – 00:00 학교일과(학급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00:00 – 00:00 입사, 세면 및 정리

00:00 – 00:00 자기주도학습

00:00 – 00:00 취침준비 및 인원파악

00:00 – 00:00 자기주도학습(희망자)

  공휴일, 오전일과 종료일, 일요일 운영 시간표

      시간
 요일 공휴일        시간

 요일
오전일과
종료일

      시간
 요일 일요일

00:00–00:00 점호 및 운동 00:00–00:00 기상, 조회, 운동
00:00–00:00 아침식사, 정리 00:00–00:00 아침식사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정리 및 등교
00:00–00:00 학교일과

00:00–00:00 점심 및 휴식 00:00–00:00 점심 및 휴식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저녁식사, 청소 00:00–00:00 저녁식사, 청소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 입실 및 정리
00:00–00:00 휴식 00:00–00:00 휴식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호실․학습실청소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취침준비 00:00–00:00 취침준비 00:00–00:00 취침준비

00:00-00:00 취침 또는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취침 또는

자기주도학습 00:00-00:00 취침 또는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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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 기숙사비 운영 계획

가. 기숙사비 책정
(단위∶원)

운영기간
기숙사비(월 1인당)

비고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계

○○개월

나. 예산 운영 계획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비고산  출  내  역 예산액 산 출 내 역 예산액세부항목 산출기초(단위:원) 세부항목 산출기초(단위:원)

4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입사학생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선발 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 입사학생 선발 기준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00명(  %)
- 사배자 선발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0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그 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부모님 

모두 직장이동 등으로 홀로 생활해야 하는 학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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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00명(  %)
- 선발기준(서열명부 마련)
학교 소재지 주소(시·군)외 타 시·군 등에 거주하는 학생
대중교통 및 거리 등의 기준으로 등교 시간이 0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

다. 일반 입사학생 00명(  %)
- 신입생 선발기준
- 재학생 선발기준

5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 위원회 운영

가. 기숙사운영위원회
◦ 구성∶0명

- 보호자위원 0명, 교직원위원 0 명, 학생위원 0명
-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 임기∶년
◦ 운영시기∶정기회 0회( 0월, 0월), 임시회( 상시 )
◦ 심의사항∶기숙사 운영 규정 제·개정,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학생 선

발 및 퇴사,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숙사 운영사항, 기숙사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등

나. 기숙사학생자치회
◦ 구성∶0명(자치회장 0명, 부회장 0명, 학년대표 0명, 층장 0명)
◦ 임기∶년
◦ 운영시기∶정기회(  0회), 임시회( 상시 )
◦ 심의사항∶자치회 회칙 제․개정, 기숙사 생활수칙, 그 밖에 자치회 운영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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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각종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목적

나. 운영방침 및 주요내용

다. 소요예산

영  역 세부프로그램명 사용내역(산출내역 등) 산출금액(원) 비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도 프로그램

○○○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7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재난대피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 안전관리 및 재난대피 계획

가. 기숙사 안전관리(시설안전 등)
1) 추진사항
2) 세부실천내용
3) 시기(횟수)

나. 소방대피 훈련 계획
1) 개 요
2) 소방대피 훈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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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순서 상  황 행동분담 내       용 비   고

(준비물)

다. 소방대 조직표

사감부장 - 기숙사대표

부 서 소  화  반 대  피  반 후  송  반

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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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생활교육 안내 (예시)

  기숙사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기 주도적 생활 
능력 향상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므로 단체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기본 생활 지침 
가. 사생은 ○○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 신장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항상 배려하는 자세로 다른 입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생활한다.
다.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 및 공공기물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사용한다.
라. 기숙사 관리 직원 또는 입사생 간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 간에 긍정적 분위기를 유

지하도록 힘쓴다.

2. 생활실 내에서의 생활 교육
가. 생활실 내에서 안전한 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촛불 점등 행위, 취

사행위 등) 
나. 개인 사물함 및 침구를 정리하고, 휴지통, 생활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

지한다.
다. 생활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라.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

망의 임의 조작 금지)
마. 생활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및 악기 연주, 음악재생기, 라

디오 등 소음 발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바. 생활실 내에서는 노트북 및 태블릿 등 고가의 물품의 사용 및 보관을 금한다.
사. 기숙사 퇴실 시 냉ㆍ난방 상태 및 점등 상황을 확인하여 전원을 끈다.
아. 기숙사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으며, 타인의 생활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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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금 등 귀중품을 생활실 내에 보관하지 않는다.
차. 벽에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으면 안되며,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그림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3. 독서실에서의 생활
가.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한다.
나. 기숙사 자율학습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다. 휴대폰은 사용을 금하고 전원을 끄거나, 지정 장소에 보관 후에 입실한다.
라.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마. 독서실에서 장난 및 잡담 등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컴퓨터실 이용
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게임, 만화·드라마·스포츠 등의 동영상 감상) 사용을 금한다.
나.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한다.
다.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하드보안관이 설

치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라.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마.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바. 노트북 및 태블릿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5. 외박 및 외출
가. 외박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 외박 하루 전 사감의 허가를 받고 보호자(개인별)의 요

청 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박 신청서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 급식비는 외박ㆍ외출 등의 개인사정일 경우 환불하지 않고, 입원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업무담당자(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환불할 수 있다.



Ⅶ. 참고 자료 •••

95경상남도교육청

나. 외출
    종교행사, 기타 개인적인 용무 등 학부모의 요청 등에 의하여 외출할 수 있다.
    (단,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점검
가. 학교의 일정에 맞게 아침 점검와 저녁 점검을 실시한다.
나. 저녁 점검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다. 점검은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시>

일일점검 내 용

 1. 아침 점검
  가. 인원 파악 및 학생 건강 상태 확인
  나. 전달 사항(전달 후 기록물 게시 및 보관)
  다. 맨손 체조 및 가벼운 달리기
  
 2. 저녁 점검
  가. 인원 파악 및 학생 건강 상태 확인
  나. 침실 관리 상태 확인
  다. 전달 사항(전달 후 기록물 게시 및 보관)
  (학교 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사 생 수 칙

 1. 노력과 집중력으로 학력 향상에 힘쓴다.
 2. 책임감있게 기숙사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3.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공용 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5. 주위를 정돈하고 청결하게 한다.
 6. 기숙사에서는 사감 선생님의 지도에 따른다.
 7. 사감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무단 외출・외박을 금한다.
 8.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타 호실 출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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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기숙사 내 칠판 또는 각층 게시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의 지시 사항 및 전달 

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사감은 전달 사항을 업무 일지에 기록한다.)
-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한다.
- 등교 시간 및 귀사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입사생 간 항상 상호 존중의 태도로 생활하도록 한다.
- 남학생이 여학생 동(실/층)에, 여학생이 남학생 동(실/층)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지한다.
-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교사

와 협의하여 출입하도록 한다.
- 자율학습 시간 중, 환자는 사감실에 신고하고 호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병원 후

송의 경우 담당 교사에게 보고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응급 이송체계를 구
축한다.) 단, 감염병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 독립된 격리공간으로 이송한다.

8. 입사 전 교육
가. 추진 방향 

- 가능한 기숙사 입사 전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 기숙사 적응에 필요한 기본 생활 지침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나. 기숙사 입사 전 교육 내용 및 예시
- 기숙사 운영 규칙, 일과표, 전자기기(휴대폰), 건강검진, 학생자치활동, 생활지도 및 

교육, 학교(성)폭력, 기숙사 환경 및 각종 편의시설, 기숙사 프로그램 안내 등 학생의 
기숙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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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입사 안내 가정통신문 (예시)

○○○○학년도 신입생 기숙사 입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 자녀가 본교 기숙사에 입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학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년도 기숙사 입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자녀의 기수가 입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 일시∶0000. 03. 00(○) 14:00∼17:00 (석식은 학교에서 제공함) 
2. 입사절차∶해당 호실에 짐을 풀고 대기 → 생활지도교사가 각 호실을 돌며 물품 점검
3. 학교제공물품∶침대(침대 밑 수납장 포함), , 책장, 책상, 옷장, 수건
4. 개인 준비물∶개인침구류, 세면용품, 건조대, 간편복, 슬리퍼, 헤어드라이기, 학교

실내화, 교복, 세제, 호실 청소용품, 학습 물품, 개인 구급약품, 생활물품 등
5. 반입 금지 품목∶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일체,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양

초, 폭죽 등), 도박기구 및 바둑, 장기, 게임기 등 오락기구, 혐오감을 주거나 흉기
가 될 수 있는 물건 등

6. 입사 서류∶반명함팜 사진 2매, 기숙사용 건강진단서(보건소 및 병원 발급- 결핵, 간
염, 전염성 피부염 등 유부 관계)

7. 기숙사 오리엔테이션∶0000. 3. 00.(○) 00:00
※ 문의처
교무실∶○○○-○○○○
담당자∶○○○-○○○-○○○(○○○-○○○-○○○

0000년 0년 0일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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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자료1 - 기숙사 생활 및 운영 규정 (예시) 

1. 시설 안내

층수 구성 비고

2층(남학생) 사감실, 생활실(201∼206), 운영부장실(205)
화장실(남), 세면․세탁실, 샤워․탈의실, 창고

3층(남학생) 생활실(301∼304), 남 정독실, 교사실
화장실(남), 세면․세탁실, 샤워․탈의실 정독실 발코니- 쉼터

4층(여학생) 생활실(401∼404), 여 정독실, 교사실
화장실(여), 세면․세탁실, 샤워․탈의실 〃

5층(여학생) 생활실(501∼507)
화장실(여), 세면․세탁실, 샤워․탈의실, 창고 휴게실(발코니)

  

2. 생활실 및 독서실 좌석 배정 방법
1) 생활실 및 독서실 좌석은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추첨 권

한은 일임한다.)
2) 학년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수를 감안 한 다학년의 생활실은 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3) 배정 결과는 즉시 확인하고, 전체 배정 현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월 ○일 공개

한다.

3. 개인 준비물
▪ 1인용 매트리스 크기(970*2000*200mm)의 깔개, 이불, 베개 등 침구류
▪ 필요한 의류(민소매 등 노출이 심한 옷 불가)와 교복(등교 시 반드시 교복 착용) (생

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세면 및 생활용품(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 휴지, 컵, 줄넘기 등)
▪ 개인용 실내화(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 구입)
▪ 학습 자료∶교과서, 참고서 등
▪ 그 외 옷걸이, 세탁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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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생활 일과표

[ 평 일 ] [ 공휴일 ] [ 토요일 ]
시 간 분 내 용 시 간 분 내 용 시 간 분 내 용

06:10∼06:25 15 기상,정리,점호 
집합 준비 07:10∼07:20 10 기상,정리,점호 

집합완료 07:10∼07:20 10 기상,정리,점호 
집합완료

06:30∼06:45 15 아침점호(체육관), 
손씻기 07:25∼07:40 15 아침점호(체육관), 

손씻기 07:25∼07:40 15 아침점호
(운동장), 손씻기

06:45∼07:15 30 식사, 세면, 
호실정리 07:40∼08:30 50 식사, 세면, 

호실정리 07:40∼08:30 50 식사, 세면, 
호실정리

07:15∼07:45 30 자기주도적 학습 08:30∼12:20 230
자습(50분, 

1,2,3,4교시) 
휴식(10분)

08:30∼12:20 230
자습

(50분, 1,2,3,4교시) 
휴식(10분)

07:45∼07:50 5 등교완료 12:20∼13:20 60 점심 시간 및 
휴식 12:20∼13:20 60

점심 시간 및 휴식
(생활실 문 잠금, 

귀가 희망자 귀가)

07:50∼18:20 학교생활 13:20∼16:30 180

동아리 활동
(비참가자∶13:30
∼15:00 자유시간, 

15:00∼16:30 
자기주도적학습)

13:20∼15:00 100 자기 주도적학습

18:30∼19:20 60 저녁식사, 
기숙사 이동 16:30∼17:00 30 각방 대청소 및 

휴식
15:00∼15:20 20 휴식 및 정비

19:20∼21:00 100

특별수업, 
사이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 해당자

15:20∼17:00 100 자기 주도적학습17:00∼18:20 80 자기 주도적학습

18:20∼19:20 60 저녁 식사 
및 휴식 17:00 전원 귀가

(기숙사 폐쇄)
21:00∼21:30 30 휴식, 정비, 

간식, 운동 19:20∼21:00 100 자기주도적 학습

21:30∼23:30 120 자기주도적 학습
21:30∼23:30 120 자기주도적 학습

23:40∼24:00 20 점호 및 취침 23:40∼24:00 20 점호 및 취침

24:00∼01:00
(24:00∼01:30) 60

독서실 
개방(희망자)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24:00∼01:00
(24:00∼01:30) 60

독서실 
개방(희망자)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01:00∼06:10
(01:30∼07:00)

취침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01:00∼06:10
(01:30∼07:00)

취침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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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담당자 전화 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사  감 ○○○ 010-○○○○-○○○○ 1. 긴급(비상 시)에만 연락바람
2. 평소에는 학교 전화 이용 협조
  (밤) 사감실∶055)231-○○○○
 ※ 사감 및 사감실 전화 가능 시간19:00∼21:25

(이외 시간은 순회 및 임장지도 중이므로 통화
가 불가능할 수 있음)

  (낮) 교무실(부장)∶055)231-○○○○
      (업무담당)∶055)231-○○○○

업무담당자 ○○○ 010-○○○○-○○○○

담당부장 ○○○ 010-○○○○-○○○○

6. 유의 사항
가. 기숙사 출입은 정해진 시간에 출입 가능
나. 기숙사 내 음식물 반입 불가
다. 비입사생은 기숙사에 동반할 수 없음
라. 학원 수강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로 조정.(방학 중에도 동일)
마. 외출ㆍ외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외출 외박원을 제출하여 허락받아야 함

7. 기숙사 운영 규정
  학교별 기숙사 운영 규정을 발췌 하여 요약 설명 
  ※ 아래 예시는 일일점검 등 입사생관리 부분만 발췌

제 5 장 입사생 관리

제25조(일일점검) 일일점검은 사생들의 인원과 건강 유무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일점검은 동절기는 아침에는 7시 30분, 야간에는 22시에 실시하며, 하절기는 아침에는 
7시, 야간에는 23시에 실시하되, 시간은 사생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검은 별도로 정한다.
  3. 야간 점검 이후 외출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점검자는 학생들이 하루의 의미를 되새기게하고, 보람과 위안·격려와지지 등의 메시지 전달
  5. 사생은 점검 시 점검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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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자료2 -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예시)

1.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1-1. 학교폭력의 정의

용어 정의

학교
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
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
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
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1-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사항

신체
폭력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
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
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말(‘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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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사항

금품
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
위(강요)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성폭행)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
제추행 등을 포함

사이버
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
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
으로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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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예방 요령

2-1. 학교폭력의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

가해학생의 사례

가정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반항적이고, 무시하며 공격적이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참을성이 없으며 화를 잘 낸다.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한다.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돈 씀씀이가 크고,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흡연 등의 행동을 한다.

학교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교사가 질문 시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한다.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며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
려는 욕구가 강하다.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흡연 등의 행동을 한다.
·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피해학생의 사례

가정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온다.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자기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한다.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거나, 옷이 더럽혀 있고 찢겨 있다.
·교과서나 공책에 ‘죽고 싶다’, ‘죽어라’ 같은 낙서가 발견된다.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 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한다

학교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받는다.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야외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 따로 행동한다.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으며 혼자 다닌다.
·친구의 심부름이나 시키는 대로 따른다.
·교과서나 필기도구 등이 자주 없어지거나 수업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다.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고, 잘못에 대해 비웃어도 이에 반발하지 않는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자주 지각을 하거나 표정이 어둡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이 잦다.
·자기 교실에 있기보다 이 반, 저 반 다른 반을 떠돈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린다.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상담실, 보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각종 모둠 활동에서 소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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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의무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
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는‘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
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 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
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학교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특히, 집단 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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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화가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
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꺼에요.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뚫리죠!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
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지 않을 때는“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
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학교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 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
하지 마세요.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 드리세요.
·“117”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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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호(서면사과) 조치완료 기간 명시
제2호(접촉금지) 조치기간 명시(명시하지 않으면 졸업시까지 유지됨)
  - 접촉의 범위∶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
제3호(교내봉사) 조치완료 기간 명시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단위 조치(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제4호(사회봉사) 시간단위 조치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1365 나눔포털,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

기관 활용), 봉사활동 시수 불인정
  - 사회봉사 조치를 이수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단위 조치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
  -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미 

발생
  -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이수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6호(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함)
  - 희망하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 가능함(교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자율학습 등 실시) 등교하였더라도 미인정결석 처리.
  -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 이수 가능(이 경우는 출석정지 기간이므로 미인정 결석임)
제7호(학급교체) 해당학교 학급수 확인 필수(1학급인 소규모학교의 경우 7호 이행 불

가함 – 7호 조치 불가)
제8호(전학)
  - 학교장은 교육감(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2020. 경남 학교폭력 가

해학생 전학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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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적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음. 전출 이전 학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 지침 준수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각각 다른 학교 배정(교육감 배정학교
의 경우)

  -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주소지 이전 등으로 자발적 전학’, ‘자퇴’ 처리 불가(불가
피하게 자퇴를 하려는 경우는 전학 조치 이행 후 전학 간 학교에서 자퇴 처리)

제9호(퇴학)
  -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대안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
  -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전학 및 자퇴 등 처리 불가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지원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ü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조치를 
하여야 함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료기관, 법률구조 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
조와 지원 등을 요청

2) 피해학생 긴급조치∶제1호(심리상담),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3) 추가적인 보호 지원 
  가) 출석일수 산입∶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4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의 결석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장이 인

정하는 경우 출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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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이익금지∶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 등에 불이익 금지
    ※ 학교폭력 피해로 시험에 미응시 했음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다) 장애학생의 보호∶특수교육전문가를 통한 장애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음

    · 장애학생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상담기관의 요양 조치 지원할 
수 있음

    ※ 장애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라) 다문화, 탈북학생 보호∶문화적 특성 고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기관 (제6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 적극 활용)
가) 사업∶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운영
나) 대상∶학교폭력 피해학생
다) 참고∶‘2020. 경남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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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3132호(2020.3.3.)]

번호 지역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전국 대전 피해학생전담기관
(해맑음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대동 323) 070) 7119-4119

1 창원 닥터진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성산구 원이대로 646 055) 274-0088

2 창원 튼튼꾸러기한의원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02 055) 266-5759

3 마산 배신경정신과의원 마산합포구 서성로 56 055) 244-8686

4 마산 동서병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65 055) 230-1800

5 마산 SMG연세병원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 240-7580

6 진해 진해연세사랑병원 진해구 행암로 76 055) 540-7704

7 의령 의령사랑병원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055) 600-2071

8 창녕 국립부곡병원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145 055) 520-2610

9 창원 루이스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층 055) 275-7595

10 창원 마음과마음정신
건강의학과의원

의창구 원이대로 591 
X-PLUS빌딩(정우상가 옆) 8층 055) 274-2332

11 창원 이도윤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의창구 의안로41
(성림메디컬) 3층 055) 255-0708

12 마산 삼성공감정신건강의
학과의원 마산회원구 3.15대로 775 055) 292-1275

13 진주 한빛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주시 촉석로 178 055) 741-1515

14 진주 공감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주시 순환로 527, 7층 701호 055) 748-3500

15 진주 새빛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주시 진주대로 1083 2층 055) 743-8775

16 진주 해마음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주시 진주대로 880 3층 055) 754-3375

17 거제 김찬우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거제시 중앙로 1983 055) 633-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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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18 통영 통영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통영시 중앙로 289
그랜드 빌딩 4층 402호 055) 646-3111

19 거제 거제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거제시 고현로 88, 202호 055)

635-7475

20 사천 동희병원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74 055) 852-2250 

21 진주 박지혜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진주시 사들로 83 3층 055) 755-8808

22 광양 로뎀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광양시 중마중앙로 60 2층 061) 793-1359

23 광양 허윤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광양시 공영로 88 3층 061) 791-7975

24 김해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 330-6000

25 김해 공감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김해시 능동로 149-6, 
남일빌딩 301호 055) 325-8275

26 김해 해맑은정신과의원 김해시 삼계중앙로 22 302호 055) 332-2622

27 김해 한사랑병원 김해시 김해대로2272번길 43-47 055) 722-7000

28 부산 나눔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부산시 부전동397-58
(목원빌딩 4층) 051) 807-9978

29 밀양 양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밀양시 북성로2길 15-9 055) 352-0075

30 대구 정성훈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0 아성N타워 053) 744-5754

31 양산 맑음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5 055) 362-6636

32 울산 울산마더스병원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7 052) 270-7080

33 울산 세광병원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15 055) 381-8275  

34 부산 아이윈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5 
위너스빌딩 5-6층 051) 714-5275

35 부산 강병구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32 2층 051) 504-3171

36 부산 부산아이정신건강의
학과의원

부산시 기장군 정관로 563, 
광장메디컬 5층 051) 714-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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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학생 치료비 우선 지원시스템 안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가) 지원대상 및 범위∶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상해비, 심리치료비 지원

구분 지원범위 인정기간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의료기관(병원)의 심리치료 비용 및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
관의 비용 2년

(1년 연장 
가능)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 비용

제2호∶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나) 지원절차

➀ 피해학생 측이 해당기관에서 발생된 소요 비용 우선 결제

➁ 청구서(제출서류) 작성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www.schoolsafe.co.kr)

문의) 210-5282 ~ 4

    - 소요 비용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 사본,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확인서(결정통보서)

➂ 학교안전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➃ 가해학생 측에게 지급 결정된 내용 안내 및 지급된 비용 구상(환수)

5.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수칙

가.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 행
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 성적 주체로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
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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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비밀 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
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성폭력의 유형
1)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로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
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
추행

폭행·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
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나 감시, 위협, 감금하
는 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행위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
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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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별 분류

아동
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됨

청소년
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
성폭력 신체·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폭력 행위

3) 법률상 분류

법률명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9,10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 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제17조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
학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
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 제44조의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제2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
특수강간 등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8,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카메라 이용촬영 제14조
제3조~제9조, 14조의 미수범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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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제242~245조
추행 등 목적 약취(略取), 유인(誘引) 제288조
인신매매 제289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授受)· 은닉 제292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제305조
강도강간 제339조

4) 상황별 예시
1.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교육‧지도 과정에서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손, 얼굴, 귓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는 행위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행위
·기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등

2. 성희롱 및 비하‧인격모독‧폭언‧욕설 사용 금지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언어 사용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예시)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졸고 있는 학생에게 ‘어젯밤에 남친(여친)과 

뭐했냐?’, 기타 성적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기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폭언과 욕설 행위 등

3.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지도봉이나 손가락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업무용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한 사진을 깔아 놓거나, 컴퓨터, SNS 등을 통해 음란한 문자‧사진‧영상
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촬영하거나, 그 촬
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서 학생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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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숙사 운영학교 학교폭력 예방 분야 점검표 (예시)

○○학교

연번 내용 응답
(○,×)

1 기숙사 생활규정은 수립되어 있는가?
2 기숙사 생활지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3 기숙사 시간대별 생활지도 교사가 배정되어 있는가?
4 방과 후 학생생활지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5 기숙사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감(학생부장, 교장)에게 즉시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6 학생 대상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3시간포함)을 15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 시간은?

7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3시간포함)이 현재까지 미실시하였다면 잔여시간은 언제 
실시하는가?

8 기숙사 사용이 남․여 학생에 따라 층별로 분류되어 있는가?
9 남․여 실이 분류되어 있다면 상호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10 기숙사 내 취약공간의 폐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교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미실시하였다면 언제 실시하는가?

12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
미실시하였다면 언제 실시하는가?

13 사감의 근무수칙은 수립되어 있는가?
14 기숙사 사감의 취침 시간은?
15 학생들의 취침 시간은 몇 시인가?
16 학생 취침 후 생활지도는 운영되고 있는가?
17 게스트 룸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한가?
18 학생들의 세탁실 이용시간은 정해져 있는가?
19 세탁실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가?
20 세탁실 내부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가?
21 세탁실 이용은 남ㆍ여가 같이 사용하는가?
22 정보실 이용은 몇 시까지인가?
23 정보실 이용은 남ㆍ여가 같이 이용하는가?
24 학생들의 면학실 이용은 남ㆍ여 구분이 되어 있는가?
25 면학실 이용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
26 면학실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학생들은 즉시 자기 방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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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숙사 만족도 설문지 (예시)

  다음 설문은 00학사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과 보완의 자료로 활
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성의껏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항에 체크(∨)하세요

기숙사 생활 만족도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기숙사 내 기상, 청소, 등 일과시간이 적절하게 운
영되고 있다.

2. 기숙사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3.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은 내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
도록 교육해 주신다.

4.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의 지도방식은 일관성이 있어 
생활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5. 전체 기숙사생들과의 사이는 원만하다.

6. 룸메이트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7. 기숙사 내 선후배 사이의 관계에 만족한다.

9. 기숙사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10. 기숙사 생활수칙이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11.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

•

기타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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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절차 (예시)

○○학사 평면도 및 대피 순서도

예시)재난 대피 순서도는 각 학교의 기숙사 평면도를 삽입하여 계획한다

1층 2층

3층 4층

5층(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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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단계 훈련 내용(학생 행동요령 및 학교조치 사항) 비고

①훈련준비

‧ 대피동선 파악
‧ 훈련준비
 - 훈련 참여인원 파악
 - 각 층별 유도요원 훈련시작 10분 전 각층대기(인원체크)
 - 장비 준비 및 배치실시
 - 외곽 방송장비 점검 및 준비
‧ 훈련전 대피방법 교육
 - 대피방법 설명 및 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법
‧ 연기발생기 등 점화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로 안전사고 우려 시 미점화) 

②화재발생 경보 발령 
및 대피안내

‧ 화재경보 발령
 - 가상화재 메시지 전달- 지도교사
 - 미리 지정된 담당자(화재발견자)가 즉시 주위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주위에 불이야 3회 반복)
 - 화재 발신기를 누른다.
‧ 대피 안내 

③화재신고․초동진화

‧ 화재 발생사실을 119에 신고한다.
※119에 신고할 내용
 ①학교명, 주소②현재의 화재진행 상태③부상자가 있는 경우 
부상자 상황

‧ 초동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전을 
활용한 소방활동 실시

④대피장소로 이동

‧ 학생들에게 피난 지시(정확한 지시)
‧ 출입구 및 대피경로 안전확보
‧ 대피장소로 이동 중 부상학생 응급조치 및 후송
‧ 대피 시 반드시 기숙사 학생명부 지참
 ※ 소방차 진입 시 교문개방 및 출입 유도 지원

⑤대피 후의 안전 확보 
및 대피학생 관리

‧ 기숙사 학생명부로 인원을 파악하여 대피 못한 학생 확인
 -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지 않는 지점에 층별 2열종대로 정렬
 - 층별 대표 학생이 해당 층별 인원점검 실시 

⑥대피 완료

‧ 대피인원 점검 및 보고
  - 층별 대표 학생이 해당 층별 대피인원 보고
  - 지도교사는 대피인원, 대피하지 못한 인원(위치) 등 집계 

보고

⑦강평․화재안전교육
‧ 피난행동 시 문제점, 대피시간초과, 대피동선
‧ 대피이후 행동요령, 교문개방 및 소방차 진입유도 등
‧ 소화전 사용요령 및 화재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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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 평가표 및 훈련 시나리오 작성 (예시)

○○학사 화재 대피 훈련 평가표
실시
일자 제  1  회

실시
시간 저녁 시간 총 훈련 시간 90 분

참가
인원

참가자 교직원      명 / 학생      명
총 참가자       명

불참자 교직원      명 / 학생     명

구  분 평     가     내    용 평가란

훈련
실시
내용

 ○ 사이렌 또는 비상벨 소리는 모두 들을 수 있나?

 ○ 대피 경로는 효율적이었는가?(호실별로 정하여 실시)

 ○ 대피 장소는 안전한 곳인가?

 ○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는가?

 ○ 신속하게 연락체계로 연락을 하였는가?

 ○ 교직원과 학생들은 모두 소화기를 조작할 수 있었는가?

 ○ 훈련 결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문제점

변경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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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상황 진행자 훈  련  내  용

(상  황  설  명) 행 동 사용
장비

1.훈련안내
(00:00~
00:00)

A
지도
교사

(방송)
- 안녕하십니까? 오늘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기숙사 

야간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기
숙사 화재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오늘 훈련에 앞서 기숙사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조직으로 편
성된 학생 및 교직원들은 본인 임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숙지
하고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훈련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순서에 따
라 침착하게 대피장소인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훈련순서는 화재발생 경보 발령, 화재신고, 초동진화, 대피장
소로 이동, 대피 후의 안전 확보, 대피인원 점검 및 보고, 강
평 및 화재안전교육으로 진행되며, 분말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숙사 야간 화재 대피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실에서
방송
청취

사감실 
방송
장비

2. 
훈련시작
(00:00)

A
지도
교사

(방송)
  이제 훈련상황이 시작되겠습니다.

각 
실에서
방송
청취

사감실 
방송
장비

3. 
화재발생
(00:00~
00:00)

C
교직원1

(상황훈련)
- 연막탄 점화자(○○○)는 기숙사 내 ○층 ○○지점 앞에서 연막

탄을 점화함
“점화완료”를 소리쳐 알림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로 안전사고 우려 시 미점화) 

연막탄 
점화

연막탄,
라이터  

4. 
화재발생 
인지 및 

경보 발령,
대피안내
(00:00~
00:00)

학생1

(상황훈련)
- 현장에 있는 학생1(○○○)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불이야!불이야!불이야!하고 외치며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 발신기를 누른다. 

화재
감지기 
작동

사감실 
수신기

A
지도
교사

학생2, 
학생3, 
학생4,
학생5

(방송)
- 지금 기숙사 내  ○층 ○○지점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지금 기숙사 내 있는 전체 인원은 신속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 회 반복)
- 대피반(학생4, 학생5, 학생6, 학생7)은 각 실 검색 및 대피유도 

작업을 실시 하기 바랍니다.

각 
실에서 
방송
청취

건물 
외부로 
대피

사감실 
방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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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상황 진행자 훈  련  내  용

(상  황  설  명) 행 동 사용
장비

(상황훈련)
- 대피반(학생2, 학생3, 학생4)는 불이야!를 외치며 건물내부에 

신속히 대피유도에 임하고,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현장
을 확인함

- 대피학생(학생5)는 2층 계단에 넘어져 대기함

5. 
화재신고 

및 
초동진화
(00:00~
00:00)

B
지도
교사

(방송)
- 여보세요? 119지요? 지금 현재 경남 ○○시 ○○로 ○○,○

○고등학교 기숙사 ○층 ○○지점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빨리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유선
신고
-119-

사감실
방송
장비

A
지도
교사

학생6,
학생7

(방송)
- 소화반(학생6, 학생7)은 화재현장의 초동진화 작업을 실시하

기 바랍니다.

(상황훈련)
- 소화반(학생6, 학생7)은 초동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동진화 작업을 실시한다.

초동
진화 
실시

사감실
방송
장비

소화기

6. 
대피장소로 

이동
(00:00~
00:00)

A
지도
교사

사감실 
근무자

학생8,
학생9,
학생5

(방송)
- 기숙사 사감실 근무자(○○○)는 기숙사 학생명부를 지참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 구호반(학생8, 학생9)은 2층 계단에 넘어져 대기하고 있는 대

피학생(학생5)을 부축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훈련상황)
- 기숙사 사감실 근무자(○○○)는 기숙사 학생명부를 지참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 구호반(학생8, 학생9)는 2층 계단에 넘어져 대기하고 있는 대피

학생(학생5)를 부축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대피 
실시

부상자 
구호

실외
방송
장비

B
지도
교사

대피
학생

사감실
근무자
학생10

(방송)
- 대피 학생들은 대피장소에서 기숙사 층별로 2열종대로 정렬하

여 주기 바랍니다.
- (학생10)은 교문 개방 및 소방차 출입을 유도하여 주기 바랍

니다.

(훈련상황)
- 대피 학생들은 대피장소에서 기숙사 층별로 2열종대로 정렬함
- 기숙사 사감실 근무자(○○○)는 기숙사 학생명부를 지참하여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 (학생10)은 교문 개방 및 소방차 출입을 유도한다.

대피 
장소
집결

층별 
정렬

교문
개방 및 
소방차 
출입
유도

실외
방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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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상황 진행자 훈  련  내  용

(상  황  설  명) 행 동 사용
장비

7. 대피 
후의 안전 
확보 및 
대피학생 

관리
(00:00~
00:00)

B
지도
교사

학생11,
학생12,
학생13

(방송)
- 대피 장소에 있는 각 층별 대표학생은 층별 대피인원을 점검

하기 바랍니다.

(훈련상황)
- 각 층별 대표학생(학생11, 학생12, 학생13)은 기숙사 학생명

부를 이용하여 해당 층별 대피인원을 점검한다. 

대피
학생
관리

인원 
점검

실외
방송
장비

8. 
대피완료
(00:00~
00:00)

B
지도
교사

C
(지도
교사)

학생11,
학생12,
학생13

(방송)
- 각 층별 대표학생(학생11, 학생12, 학생13)은 해당 층별 대피

인원을 점검하여 대피인원을 (○○○)선생님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훈련상황)
- 각 층별 대표 학생이 해당 층별 대피인원 및 대피하지 못한 

인원을 파악하여 (지도교사c)에게 피난인원을 보고
- (○○○)선생님은 소방관에게 대피인원, 대피하지 못한 인원, 

미 대피자의 위치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오늘 훈련상황에 대한 강평 및 화재안전교육이 있겠으니 학생

들은 앞쪽으로 모여 주기 바랍니다.

대피
인원 
보고

실외
방송
장비

9. 강평/
화재안전

교육

지도
교사

소방관
장학사

- 대피 행동시 문제점, 대피시간초과, 대피동선 등에 대한 지도․
컨설팅

- 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안전교육 실시
- 지도․컨설팅 대상교 훈련참관 총평(장학사) 

실외
방송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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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숙사 내부 비상 대피 경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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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숙사 안전점검의 날 점검표 (서식)

건축물 점검표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소속∶ 　 　 　 　

★ 표시∶○=「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1. 건축 분야 　 　 　 　 　
구조체 안전 상태(보, 기둥, 슬래브, 벽체의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옥상 안전상태(균열 및 탈락, 청소 및 배수 상태여부) 　 　 　
화장실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계단 안전상태(난간 고정, 미끄럼방지 시설 등 상태여부) 　 　 　
마감재 안전상태(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2. 일반시설물 분야 　 　 　 　 　
일반시설 안전상태(옹벽, 담장, 석축, 절개사면, 교문, 담장 
등의 균열, 기울임,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운동장 및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 등 상태여부) 　 　 　

CCTV 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 등 상태여부) 　 　 　
3. 소방 분야 　 　 　 　 　
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 소화전 동작, 고정, 위치 
등 상태여부) 　 　 　

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 유도표시 및 유도등, 방
화문 또는 셔터 등의 동작, 위치, 장애물 등 상태여부) 　 　 　

소방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소방차 진입로 상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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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분야 　 　 　 　 　

조명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문어발식 및 개인전열
기 사용 등 상태여부) 　 　 　

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
고표시상태) 　 　 　

전기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5. 기계 분야 　 　 　 　 　
냉난방설비 안전상태(냉방 실내・외기 등의 동작, 파손, 부
식 등 상태여부) 　 　 　

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 보일러, 세면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누수 등 상태여부) 　 　 　

환기설비 안전상태(환풍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동작, 파손, 점검 
등 상태여부) 　 　 　

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 보일러실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 상태) 　 　 　

승강기 및 보일러 정기점검 상태여부 　 　 　

6. 가스 분야 　 　 　 　 　
가스설비 안전상태(가스설비 외관부식 파손상태 및 전문점
검결과) 　 　 　

관리실 안전상태(가스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
표시상태여부) 　 　 　

기타 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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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시설 점검표(기숙사)
　 　 　 　
날짜∶    년    월     일                    

점검책임자∶                     소속∶ 　 　 　 　
★ 표시∶○=「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보통/관리자확인필요」     

  ᅳ= 「해당사항없음」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기숙사 　 　 　 　 　

가스,전기,소방시설 정기점검여부 및 지적조치상태 　 　 　

개인전열기구 점검 및 사용상태 　 　 　

비상시대비상태 (소화기,완강기,비상구 표시 등) 　 　 　

콘센트 사용상태 (문어발식 사용여부, 먼지상태 등) 　 　 　

화재감지기 작동시 당직실 수신기 확인가능 여부 　 　 　

방재물자 관리상태(라디오, 양수기, 비상조명기기, 확성기, 
경광봉, 모래주머니, 모래, 삽, 빗자루 등) 　 　 　

※ 매월 안전점검의 날(4일)에 기숙사점검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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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   
□ 소방 점검

점  검  항  목 결 
과 지  적  사  항 개 선 대 책

 1. 비상연락망 체계도 작성 유무
 비상조직도 작성 유무(소방계획서 확인)
 기숙사내 비상연락망 작성 유무(방화관리자 등) 

 2. 발화 요인 제거 여부
 전기 과부하(콘센트 다중연결 사용 등)

 전기스위치, 분전함 내 차단기 용량과 규격

 건물 내 흡연 여부(라이터, 재떨이, 냄새 등 확인)

 개인전열기구 비치 여부

 3. 소방시설(소화, 방화, 경보, 피난 설비 등) 상태
 가연물과 점화원의 근접 여부
 화재 경보 및 피난 설비 상태
 소화기 및 소화시설 상태
 주방화기 관리 상태
 주출입구 유도등(유도 표지) 설치 여부
 소화펌프 관리상태 
 비상구 관리상태(출입문표시, 폐쇄 유무) 
 출입구 앞 피난 장애물 비치 여부 
 유해가스 발생 내장재 사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

 

□ 화재 안전 교육
점  검  항  목 결 

과 지  적  사  항 개 선 대 책

 화재 사실 전파 여부

 대피시설 이용 / 대피행동요령 숙지 여부

 안전 교육 실시 등

표기방법 양호∶O   미흡∶△   불량∶X   해당 없음∶- 평 가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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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숙사 환경위생 분야 각종 기준 및 관련 서식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기준

구 분 횟수 내 용 항목 또는 세부내용 관련법규(지침)

정
수
기

점검 주 1회
이상

ú 주 1회 이상 청소 등 
위생 점검 

ú 청소 시 외관뿐만 아니라 물탱크, 꼭
지 등 소독

ú 정수기 관리카드 기록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수질
검사

분기
1회  
이상

ú 분기 1회 이상 
 -최근 청소·소독일로 

부터 최소 7일 경과 
후 수질검사 

ú 매회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ú 수질검사 성적서 대장 별도 관리
ú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

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으로 적용

지
하
수

음용수
수질
검사

분기
1회

ú 연 4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수질검사 

ú 1회∶전 항목(46항목)
ú 3회∶6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
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먹는 물 관리법」제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생활
용수
수질
검사

3년 1회

ú 검사주기∶3년
ú 검사대상∶1일 양수 

능력 30톤 이상
 -단,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은 
제외

ú 수질검사 항목
-일반오염물질(4개)∶수소이온농도, 총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유해물질(16개)∶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저
수
조
⌢
물
탱
크
⌣

점검 월 1회
이상

ú 저수조(음용,비음용)
  매월 1회 이상 점검

ú 저수조 주위, 본체, 윗부분 및 저수조 
내부 상태 등 확인(참고자료4)

‧「수도법」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청소

반기
1회
이상

ú 음용 저수조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포함)

ú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수질
검사

연 1회
이상

ú 음용 저수조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포함)

ú 6개 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
는 대장균)

옥
내
급
수
관

일반
검사 2년 1회

ú 준공검사(급수관의 갱
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
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
태에 대한 일반검사

ú 급수관 수질검사
 [7개 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수도법」제33조, 
‧「수도법 시행령」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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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19. 6월 기준)

검사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주)동진생명연구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B (055)293-5440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24번길 18 (055)268-7115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3번길 30
(석동정수장) (055)225-6561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 (055)330-6691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055)392-5431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산학협력관 5층 (051)860-344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055)751-3545

(주)그린환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055)264-8494

(주)상록엔바이로 경남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6 (055)744-2550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 산학협력관 204호 (052)279-3200

(주)엔텍분석연구원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정촌산업단지내) (055)754-0648

(주)누리생명과학원 경남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B동 (055)383-3225

㈜케바 경남 진주시 큰들로 109 055)757-1500

㈜미래환경연구원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위스타워 605호 055)762-8496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칠서정수장, 055-225-6351) 18. 8월 

기준 지정은 되어 있으나 연구기능만 하는 것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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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정수기 관리카드
○○학교

관리번호 제조회사 / 
모델명

설치장소 설치일자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관리번호∶학교 정수기 개별 관리번호 부여(예∶5대일 경우 5-1)
 2.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

니다.
 3.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관리카드는 정수기에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적인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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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수기 관리카드
○○학교

관리번호 제조회사 / 
모델명

설치장소 설치일자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 ×) 필터 교환시기 청소소독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 참고사항 > 
 1. 관리번호∶학교 냉․온수기 개별 관리번호 부여(예∶5대일 경우 5-1)
 2. 냉·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3. 냉·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관리카드는 냉·온수기에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적인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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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정수기 철거 확인서

구  분 현  황

학교명

철거 
정수기 
현황

관리번호

제조회사

모델명

설치일자

설치장소

철거일자

관리
방법

렌탈

직영

설치 
정수기 
현황

설치된 전체 
정수기 수

상기 철거 후
정수기 수

20   .    .    . 

확인자  직         성명        (인)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134 www.gne.go.kr

저수조(물탱크) 위생점검표

학교명                     학 교

관리자
(점검자)

  정) 직급                  성  명             (인) 
  부) 직급                  성  명             (인)

점검일자   201   년      월       일

점검사항 점 검 기 준 적 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 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의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에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관련법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별표6의2]



Ⅶ. 참고 자료 •••

135경상남도교육청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    기

연    간
점검횟수 비  고

1 환기 동 절 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 절 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 절 별 4회 이상
4 소음 하 절 기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연중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5-1 미세먼지(PM10 및 PM2.5) - 교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

5-2 이산화탄소(CO2) - 교사, 급식시설

5-3 폼알데하이드(HCHO)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급식시설
5-4 총부유세균 - 교사, 급식시설
5-5 낙하세균 - 보건실, 급식시설
5-6 일산화탄소(CO) -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5-7 이산화질소(NO2) -

5-8 라돈(Rn)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 

5-10 석면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5-11 오존(O3) -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 보건실
5-13 벤젠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5-14 톨루엔 -
5-15 에틸벤젠 -
5-16 자일렌 -
5-17 스티렌 -

6 폐기물 하 절 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 절 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 절 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 절 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 절 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 절 기 4회 이상

비고∶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1층 교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주기를 3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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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사항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환 기 의 
적 정 성

 학교시설 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적정 가동 여부

밝 기 의
적 정 성  조명기구의 적정수 운영 여부 및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온·습도의 
적 정 성  학교시설 내 냉․난방으로 적정 온․습도의 유지여부

소    음  학교시설 외부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존재여부

공기질의 
적 정 성

 학교시설 내 학생들이 호흡기 계통의 통증, 두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음용시설 등 
청 결 성  음용시설과 구내매점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청    소  학교시설의 청결상태, 쓰레기통, 청소도구의 관리상태 등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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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 점검표

1. 개요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설립구분 교 실 수 일반 (   실), 특별(   실)

전화번호 FAX 번호

설비
현황

냉방  중앙∶ 실, 개별∶  실
먹는
물 

시설

먹는물 상수도, 지하수, 기타

난방  중앙∶ 실, 개별∶  실 저수조                       개

환기  중앙∶ 실, 개별∶  실 정수기       개(먹는샘물∶ 개)

급식시설  조리실( ○, × ), 식당( ○, × ) 체육장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탄성우레탄 ( ○, × )

체육관 및 강당  체육관∶  실, 강당∶  실 기숙사 ( ○, × ) 신축(증․개축) 
년도∶

2. 학교시설 환경 측정개요
① 측정일자 ②측정시간

③ 측정장소

④ 측정자 (소속)                       (성명)

⑤ 측정조건
 건축물 및 교실의 특성, 측정지점(교사 평면도에 표기) 및 환기장치 가동여부, 

외기 상태 등 기재

3. 측정지점별 측정결과
3-1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

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성능
검사
일

P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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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

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성능
검사
일

PM2.5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2

(ppm)

Rn
(Bq/㎥)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진드기 등

벤젠
(㎍/㎥)

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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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

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성능
검사
일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3-2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외 항목

검사
항목

검사조건
검사
횟수

검사결과
유지
기준

평가
결과

측정기기 사양
검사
방법 비고검사

장소
검사
시간 최소 최대 평균 제조

회사 모델명 제작일 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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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점검자∶                )
점검
항목 주요 점검내용 점검

결과
특이
사항

폐 기 
물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횟수는 적당한가

폐기물 용기의 재질,구조 등은 적당한가

폐기물용기 및 배치장소는 청결한가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구내
매점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는 청결한가

매점의 취급품목은 적정하며 관리요령을 준수 하는가

먹는물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상 수 
도
및

하 수 
도

상·하수도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물탱크는 정기적 청소와 점검을 하였는가

우수·오수시설 설비는 제기능을 하는가

화 장 
실

청결상태, 채광·조명, 환기상태가 양호한가

손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가 있는가

비품비치 상태 및 시설설비는 고장이 없는가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기 타
환경위

생

청소·소독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쥐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수영조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양호한가 

입영자의 위생·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가

※ 작성기준∶점검결과는 우수“A", 보통 ”B", 미흡 “C"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학교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참조

5. 검사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및 근거자료(사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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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독 실시 현황

                                                업체명:

1. 기숙사 소독 실시 현황

연
번

건축물명
(동명)

학교별 건축물 현황
소독의
종류 소독일자 소독

약품
사용
용량 비고

층수 건축 
연면적(㎡)

1 기숙사 0000.00.00.

2 0000.00.00.

3 0000.00.0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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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독 실시 확인서

 업 체 명∶                           / (    회)         
실시일  201-년     월      일
학교명

대 상 지  소 독 확 인
연번 소 독 구 역 실 수 사용약품 사용용량 비고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급식실, 조리실

4 화장실
5 강당

6 생활관

7 도서관

8 관리/지원공간

9 보건실

10 탈의실
11 기타

총면적 (㎡)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    .       .

                                 실시자∶           성명            (서명)
                      (검수) 입회자∶직         성명            (서명)

   00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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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 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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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숙사생활지도원 채용 관련 자료-기간제 (예시) 

기숙사생활지도원 채용 공고문

1. 채용 내용
채
용
분
야

인
원 업무 내용 자 격 요 건

기
숙
사
생
활
지
도
원

1명

1. 자습실 운영 및 자율학습 감독
2. 청소 지도 감독 및 벌점제 운영
3.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4. 외출․외박 및 출입 통제
5. 급식 감독
6. 기숙사생 점호 및 생활실 점검에 관한 사항
7. 외부인 출입 통제
8. 위급 상황에 대비한 사생, 학부모, 의료 시설, 

경찰,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 
체제 구축 및 유지

9. 기숙사생 및 학부모들의 비상 연락망 관리
10. 기숙사 자치회 운영 및 지도
11. 기숙사 일지 작성
12. 기타 기숙사내 학생 생활지도와 관리 등과 관련

하여 학교장(담당부장)이 지시한 업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
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함

1. 교사 경력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사감 경력자
3. 경찰, 군장교 출신자
4. 청소년 지도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2. 근무 조건 
가. 신분∶교육공무직원
나. 채용기간∶20**. 03. 01. ∼ 20**. 8. 31. (6개월)
다. 보수∶기본급 월 0,000,000원(보험료 등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라. 근무 시간∶오후 8:00분 출근, 익일 오전 8:00 퇴근(4시간 휴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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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자격∶채용 내용의 자격 요건 참고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으로 밝혀진 자(2013. 7. 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를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 8. 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일부개정 2019. 8. 31.>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신설 2019. 8. 31.>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1)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 조건
1) 교사경력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사감경력자
3) 경찰, 군장교(또는 간호장교) 출신자
4) 청소년 지도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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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는 개별 통보, 20**. 02. 01.(월) 예정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별도 통보
- 직무수행능력, 인성,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20**. 02. 12.(금) 12:00 이후 개별 통지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20**. 01. 20.(수) ∼ 20**. 01. 28.(목) 09:00 ∼ 16:00 (토, 일 제외)
나. 접수 방법∶방문 접수(본교 ○○실 ○○부), 우편 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 자격(경력 포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또는 석사 및 대학 졸업장 사본(졸업증명서) 1부
- 본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라. 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 포함)
마.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 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가」∼「나」호 서류는 원서 접수 기간에 제출
※ 「다」∼「라」호 채용신체검사서, (아동 학대 관련)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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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이미 제출한 원서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누락 등 허위로 작성한 자는 응시를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자격 요건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고 행정실(☎055-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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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사감 경력은 반드시 최근 근무한 경력부터 작성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해당 자격증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 자격과 관련된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 응시 원서 >

접수번호

필수
사항

성    명 성  별

사 진
(3cm×4cm)

생년월일
연 락 처
현 주 소

최종학력 예시) 고등학교 졸 / 대학교 졸 / 대학원 졸 등
 ※ 학력이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증명서 제출

선택
사항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소지자격

취득일 자격증 종류 발행처
     .   .   .
     .   .   .
     .   .   .

  <자기소개>

위와 같이 ○○○○○○로 지원합니다.
20  .   .   .

지원자                    (인)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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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기숙사(사감) 인력 채용예정자 선발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원서를 제외한 자료는 지
체 없이 반환하며, 지원서는 비공개로 문서보존연한까지 보관됩니다.

 
【동의 거부 고지】

 ○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전형에 반영되지 않

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열람권한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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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채용 공고 시 주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채용 전형 진행 단계에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

록번호 수집·이용
▶ 최소한의 개인 정보 수집(필수 제출서류만 요구)
  - 채용 전형 시∶응시원서(붙임 참고),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채용신체검사서(잠복결핵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

의서,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
▶ 채용 서류의 반환(채용 공고 시 안내)
  - 해당 기관에서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반환 청

구기간을 정하여 구직자(미채용자)에게 알려야하며,　구직자(미채용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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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감 교육 자료 (예시)

기숙사 사감의 임무

구분 사  항 근무 및 담당 업무 비고

사
감

역
할  

및 

임
무

일반 사항

○ 학생 생활지도
  -기숙 학생의 면학지도
  -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그 밖에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 편의 서비스 관리
  1) 개별건강관리∶기본 건강관리, 야간 응급학생관리, 특이 입사자 관리, 보건실 

운영, 급식 지도
  2) 생활환경관리∶생활실 청소 상태 점검 및 정리정돈 관리, 공용 공간 안전 관리
  3) 안심생활관리∶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생 출입 관리, SMS 서비스
  4) 편의생활관리∶택배․우편물 관리, 물품 보관ㆍ전달 서비스

시설 관리
(전기, 기계, 

난방)
◦ 업무담당부장에게 위임 받아 작동 및 관리 방법 숙지

경비 겸무
(세콤 작동)

◦ 평상시
  - 23:30∼06:00(세트 시간)
◦ 휴일, 공휴일 폐쇄 시 세트
◦ 세콤 외의 작동은 24시간 가동
 - 출입문, 옥상문, CCTV 등

미화

○ 기숙사 미화 관리
  - 기숙사 청소∶생활실 청소(바닥, 화장실, 세면실) 및 환기, 공용실 청소
  - 소독 및 방역∶생활실 해충 방제, 매트리스 소독, 각종 필터 청소, 공용 구

역 청소(계단, 공용화장실, 홀)
○ 교사동 및 공용 구역 미화 관리
  - 공용 구역 청소∶일상, 월간, 분기, 연간 청소를 구분하여 실시
  - 교사동 청소∶공용화장실, 복도, 계단, 홀, 승강기 내부
  - 외곽 청소∶건물 외부구역 청소 (공용 쓰레기통 관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기타 행정

○ 안전 관리
  - 일상 안전 관리∶방범, 방화문 개폐, 출입 통제 및 안내, 순찰 관리, 방재 관리
  - 안전 사고 예방 및 관리∶소방, 재난, 응급 활동 보조
  - 환경 관리∶건물 외부 환경 관리(운동장, 화단, 주차장 등), 취약 지역 환경 관

리(쓰레기 처리장, 하수구 등)
○ 부가 서비스
  - 프로그램∶전문상담, 체력증진 프로그램, 자치회 대표 리더십 교육, 여가 활

용 프로그램 외부명사 특강 등 
  - 기타 서비스∶택배 서비스, 신문ㆍ잡지 구독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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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숙사생들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안전 관리
  1) 환자
    가) 기본 방침
      ◦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후송 체계 확립 - 선조치 후보고
      ◦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즉시 후송
    나)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처치* 단계 
     ☞ 위급하거나 위독할 경우
      ◦ 사감은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연락(병원 응급차) 
      ◦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 안내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학교 자체 이송계획에 따라 지정된 이송자가 병원

으로 이송
      ◦ 환자 발생 및 후송 방법 보고∶선조치 후에 학교장, 교감, 담당부장에게 보고 함
      ◦ 긴급한 경우 학생을 사감이 이송하게 되면 사전에 지정된 대체근무자에게 연락하여 

기숙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후송 시, 동행 사감 또는 교직원은 학생 진료 상황을 학교장, 교감, 담당부장에 

보고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 사감∶응급처치 후 담당부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알림
      ◦ 학부모가 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병원에 알려 신속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단, 병원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

  2) 환경 위생
    ◦ 정수기 및 수질 관리
    ◦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기숙사생 건강 보호
    ◦ 정수기 관리∶행정실 협조로 철저한 관리. 정수기 주위 청결 담당 입사생 지정
    ◦ 세면장 및 각종 수도 시설물의 음용수 구분 표시

* 사감은 매년 심폐소생술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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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분리 수거
    ◦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비정기적 기숙사 시설물 소독
    ◦ 각 생활실 정리정돈∶매일 등교 전, 사감 검열
    ◦ 정기고사 종료일 대청소 실시

  3) 개인 위생
    ◦ 용의 단정
    ◦ 개인 위생 예방 교육 실시∶손 씻기, 양치, 수건, 물컵 등 개인물품 공동 사용 금지
    ◦ 야식 금지(컵라면, 배달 음식 등)
    ◦ 법정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피부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학

생은 즉시 사감에게 알려 지시사항을 전달 받을 것

  4) 안전 훈련
    가) 화재

    (1)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며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과 인원들은 가장 가까운 출구로 이동.

    (2) 기숙사생들은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
    (3) 누구든지 119에 가능한 한 신속히 전화.
    (4) 어떤 기숙사생도 기숙사 사감이 “이상 없음”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기숙사로 돌

아가서는 안 됨.
    (5) 안전 훈련(소방훈련)은 업무담당 부장의 지도하에 분기별 한 번씩 실시
    (6) 엘리베이터이용 금지

    나) 지진 대비 훈련
    (1)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음을 알림.
    (2) 각 호실의 생활지도원은 비상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장

소로 이동시킴.
    (3) 지진이 발생하면 119로 전화하여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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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비치 약품(예시)**

먹는 약

캡슐형 진통제 캡슐형 감기약

캡슐형 소화제 액체형 소화제, 지사제

액체형 진통제 액체형 감기약

액체형 소화제

바르는 약

스프레이형 소염제

 

바르는 소염제

소독제 바르는 연고

처치에 사용되는 도구

탈지면 붕대

가위 핀셋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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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품
    가) 감기 등 일상적인 환자는 일과 시간에(학교에서 수업 하는 시간) 병원에 진료를 

받도록 지도
    나) 기숙사에 약품을 비치하여 운영을 하지만, 오용,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
    다) 약품이 부족할 경우 즉시 담당부장에게 보고하고, 보건교사와 협의
    라) 학생들에게 약품을 처방할 경우 약품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다.

나. 기숙사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숙사 및 근처의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 수거, 세탁 일정에 따른 세탁, 방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를 감독 

및 점검하여야 한다. 기타 청소 물품들은 기숙사 담당부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 기타 기숙사 내 공동 사용 장소는 청소 전담 인력이 담당하지만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사감이 검사를 해야 하는 영역
    가) 매일 점검∶독서실(책상 및 의자, 청소상태 등), 세면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샤

워장 및 탈의실, 계단, 생활실(저녁점호 시 및 아침 순회 시), 쓰레기통 점검, 화분, 
세탁기 등 

    나) 매월 점검∶냉장고 청소 상태, 세면실 및 샤워실 하수도 점검 등
    다) 분기별 점검∶에어컨 필터 청소, 세면실 배수관의 이물질 제거(머리카락 등), 창문 

청소 등

다. 기숙사생 급식에 관한 사항 확인 
  1) 급식 관련
    가) 학생들이 음식에 대해 현실적이고 감사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나) 학생들이 즐거운 환경을 유지하고 정중한 예의를 보여주도록 교육
    다) 학생들에게 식사 계획에 대해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제

안에 응할 것
    라) 식사 시간이 변경 될 경우 식사 이전에 공지
    마) 아침 식사는 학생들이 식사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도록 지도(아침 식사 및 

공휴일 식사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먹었는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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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식사 시간은 공휴일에는 일과 시간표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되고, 행사일 등의 
경우 탄력적으로 변경

  2) 기숙사생 간식
    가) 기숙사생 간식은 기숙사 내부(2층 이상 포함)로 반입할 수 없음(물,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약, 상비·구급약, 기타 건강 보조 식품만 허용)
    나) 기숙사생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21:00∼21:30만 기숙사 외부에서 허용하며, 

사용한 자리는 원상 복구(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함
    다) 기숙사생 특식에 대한 허가∶기숙사생 특식을 불허한다. 단, 기숙사 특별 행사시에는 

담당부장과 협의하여 처리
    라) 아픈 학생들을 위한 음식∶환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장과 협의하여 조치

라. 기숙사생 점검 
  1) 학교의 일정에 맞게 아침 점검과 저녁 점검을 실시한다.
  2) 저녁 점검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검은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마. 일과 후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1) 학교 일과 시간 중(기숙사생들이 기숙사에 귀사하기 전)에는 담임이 외출을 허락하

고, 사전에 허락받은 외출이라 할지라도 귀사 시간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담임으로
부터 통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기숙사 내에서의 외출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확인을 받은 후 외출을 허가하며, 귀사 
시간을 지키도록 하며, 확인과 외출증을 회수해 보관한다.

  3) 외박은 일절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00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경
조사에 적용되는 자는 사유를 확인하고 외박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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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2

바.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사감은 근무 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여,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인계받는다.
  2) 기타 기록되지 않은 사항들은 담당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부장과 협의하여 운영

한다.

사. 기숙사 일지 작성∶일지는 매일 결재함을 원칙으로 함

아.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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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시계 순찰 점검로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는 시계 순찰 센스 설치 부분임.
→ 는 순찰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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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숙사생활지도원 근무성적 평정서 (서식)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정기간 20○○. ○. ○. ~ 20○○. ○. ○.

2. 근무성적 평가표
[평정점수∶A∶20~18점, B∶17~15점, C∶14~12점, D∶11~9점, E∶8점 이하]

구  분 평정항목 평   정   점   수
A B C D E

평정자
(부서장)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②)

확인자
(사용기관장)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③)
합     계     점(④=②*0.5+③*0.5±①가감점, 소수점반올림)

  ※ 평가성적∶탁월(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량(40점 이하)

3. 평가자 종합의견
평 정 자
확 인 자

20○○.    .    .
 평정자  (인)
 확인자  (인)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160 www.gne.go.kr

(뒤쪽)
※ 평가요령

1. 평정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정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정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정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정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

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

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
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

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
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
을 보인다.

B.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C.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
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
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A.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
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B.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D.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
  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A. 목표대비∶100%이상, B. 목표대비∶95%이상, C. 목표대비∶90%이상, D. 목
표대비∶85%이상, E. 목표대비∶85%미만

 ※ 평정점수∶A∶20~18점, B∶17~15점, C∶14~12점, D∶11~9점, E∶8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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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학교 기숙사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
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
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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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

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칭 제6조 및 제6조2에 따라 경상남도 공·사립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2018. 6. 7. 교규813>

제2조(자격)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3조(배치기준)
  ①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생활지도원을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 학생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그 밖에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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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학교 기숙사 입사생 선발 (예시)

- ○○학교 기숙사운영규정 제5조 (입사 선발) -

  기숙사 입사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생활근거지가 멀어서 통학이 불가능하며, 감염성 질환
이나 장기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으로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한다.

【입사 대상자 판별표】

학생명 학반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연락처

주소

순서 영역 판별 비고

1 혼자서 대변 처리

2 혼자서 소변 처리

3 혼자서 식사

4 혼자서 옷 입기

5 스스로 이동

6 법정전염성 및 전염성 질환(간염, 피부병, 결핵 등)

7 정신신경과 질환(중증 뇌전증, 정신분열증, 정서장애 등)

8 기타 건강상태(위장경련, 심장질환, 허약 등)

9 기숙사 생활에 부적응 행동(폭력, 수면방해, 이성문제 등)

종합
의견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164 www.gne.go.kr

18. 특수학교 재난 시 지원 내용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장애학생 재난대응 매뉴얼(2016, 경남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지원 내용

◎ 시각장애
• 대피구역 또는 외부로 이동에 도움을 주는 점자블록 설치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가장 가까운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출구에는 점자블록 등 촉각적인 표시 설치)
• 방향지시 음향시스템 등 음성을 이용한 재난상황 안내 보조기기 제공
• 재난별 상황 설명 자료 제공
• 대피 유도 등 조력자 확보
• 평상 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 학생과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 사전에 대피로 보행교육 실시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 방향, 거리를 구두로 설명

◎ 청각장애
• 엘리베이터 내에 재난 발생 경광등 설치
• 화재경보시스템과 연계된 전광판 설치
• 시설 내부 각 공간별 비상 경광등 설치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
간 확보

- 평상시 시각 재난 경보 장치의 위치 안내
• 재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사전에 준비
• 대피 유도 등 조력자 확보
• 상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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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시 조명 등 안내 장치가 없는 경우 조력자의 도움 제공
•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 재난 발생 시 수화 등으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
간 확보

- 재난대응 지원 내용에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 마련
•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유도 등을 위한 지원 인력 제공
• 학생들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 사전에 재난대응을 위한 조력자 지정
• 평상시 재난을 대비해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 재난 발생 시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제공

◎ 지체장애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 수립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 학생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
간 확보

- 경사로 등 휠체어 등 이동도구 및 장비 상태 상시 확인
• 재난 발생에 대비해 휠체어 등 이동도구 및 장비 상태 상시 확인
• 재난대응을 위한 조력자 지정
• 평상시 재난을 대비하여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 학생,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휠체어 등 이동 도구 및 장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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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방안  
◎ 재난상황 인지

• 잘 보지 못하거나 전혀 볼 수 없어 재난상황에 인지가 어려운 경우

- 비상벨과 소리를 통하여 상황을 전파
  ※ 재난 발생 시 복잡하고 많은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학생이 혼란에 빠짐
-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와 방향에 대해서 예상되는 거리와 방향을 구두로 설명 
-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점자 또는 확대문자로 사전에 작성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잘 듣지 못하거나 전혀 들을 수 없어 재난 상황의 인지가 어려운 경우

- 시각 경보기를 통하여 재난 상황을 알림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수화나 구화 혹은 표정과 동작으로 상황을 알림
- 간결한 그림이나 글로 만든 안내판을 활용하여 상황의 전달
-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부터 신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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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재난 상황에 대하여 인지가 어려운 경우

- 재난 상황을 알리는 간결한 안내 문구를 제시하여 정확한 상황 안내
-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한 말투와 표정으로 상황 전달
- 미리 준비된 간결한 그림이나 글로 만든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상황 전달

◎ 재난상황에서의 이동

• 잘 보지 못하거나 전혀 볼 수 없어 정해진 장소로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재난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음성으로 전달
- 시각에 의한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이동을 유도할 조력자 확보하여 이동
  ※ 재해 시 익숙한 지역에서도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스스로 대피 혹은 

이동 어려움
- 조력자가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서는 안되며 시각장애인이 조력자의 팔을 잡아 이동
- 이동하는 동안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설명
-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위치를 안내하고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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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지 못하거나 전혀 들을 수 없어서 정해진 장소로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이동 유도하는 조력자(교사 혹은 보조인력 등) 확보
- 손전등이나 경광등 사용으로 이동 유도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여 말하고, 몸짓, 수화, 필담, 그림, 사진 등 시각적 정보 

전달

• 지적장애 등으로 언어적 지시를 따르거나 방향을 인식할 수 없어 정해진 장소로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사이렌 소리 등으로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해주며 안정시키기
-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등) 친숙한 대상과 함께 대피장소로 이동
- 학생의 특성에 따라 조력자가 손을 잡고 이동
- 이동 시 돌발행동을 하거나 앉아 버리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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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정해진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 경우

- 몸이 가볍고 학생이 조력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경우 업어서 이동
- 1인 대피 보조∶팔 힘이 없는 학생을 아기를 안 듯 한손은 다리를 한손은 등을 받

치고 안아서 이동
- 2인 대피 보조∶2인이 각각 장애학생 옆에 위치하여 팔을 어깨에 걸치도록 하고 조

력자는 장애학생의 무릎 뒤로 손을 잡아서 이동

•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계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몸이 가볍고 학생이 인솔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경우 업어서 이동
- 1인 혹은 2인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등)가 휠체어를 잡고 들어서 이동
- 이동시 정체 현상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반복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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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불안으로 이동을 거부하거나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학생이 불안감을 느껴 큰 소리를 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꾸짖지 않고 침착하게 
안정시켜 이동

-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
- 평소에 잘 따르는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등) 지정
-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대피 유도를 지원할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확보

◎ 재난상황에서의 보호

• 스스로 이동이 어려워 위험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 낙하물이나 다른 파편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보호 장비 착용
-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등)가 베개나 책가방들을 이용하여 학생의 몸을 보호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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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위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 훈련 실시
- 조력자(교사 및 보조인력 등)가 베개나 책가방을 이용하여 학생의 몸을 보호하도록 

지원

◎ 재난상황에서의 유지

•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몸을 보호하는 행동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는 행동을 유
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구·교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유도
- 학생들의 상태 확인∶인원점검, 부상여부, 정서 불안여부 확인

※ 부상여부에 따른 적절한 치료
※ 대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구조계획에 따라 구조전문가와 함께 구조 활동
※ 정서 불안으로 인한 경우는 정서 안정 조치
※ 정서 불안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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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숙사 운영일지 (예시) 

기록자
(사감)

성    명
근무시간
휴게시간

결
재

담당 부장 교감

Ⅰ. 기숙 현황 20  년        월      일       요일   
    구분

학년 총원 사고  현원 사   고   내   용
외 출 병외박 가사외박 미 귀가 기 타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Ⅱ. 시설물  관리 사항(정비를 요하거나 필요한 물품의 요구사항 기재) 

층별 요정비 사항 요구 물품 기타
1층
2층
3층
4층
5층

Ⅲ. 사생 수칙 위반 사항

학반 성 명 위반 내용 기타 학반 성명 위반 내용 기타

Ⅳ. 순찰 및 점검 사항

순찰 시간 발견 사실 및 처리 개요 순찰자 순찰 시간 발견 사실 및 처리 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Ⅴ. 특기 사항(건강이상자, 약 복용자, 부모님 방문, 학생 상담 등) 

기숙사 운영 시간 중 특이 사항 및 행사 사항 등 필히 기록 
급식

조
중
석

Ⅵ. 전달 및 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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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연락 대장 (예시)

20   학년도 (   )학기 

순 학번 성명 호실 본인 부 모 친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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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출/외박 신청서 (예시)

외 출/외 박 신청서

                                            제   학년   반
                                            호    실∶  호
                                            성    명∶
                             

본인은   월   일   시   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외출 / 외박)을 신청합니다.

○ 사    유∶
○ 귀사일시∶   년  월  일   시  분
○ 연 락 처 :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 위 학생의 외출, 외박을 허가함.

20    년    월    일

○ ○  학 교  기숙사 사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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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숙사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예시)

      ○○○○학교
수신 기숙사운영위원회 각 위원
(경유)
제목 제○회 기숙사운영위원회 정기(임시)회 개회 

 ○○학교-○○(20○○. ○. ○.) 및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제○회 정기(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
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20  .  .  .( ) 00:00 ~
   나. 장소∶교장실
   다. 참석대상∶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
   라. 안건∶기숙사 입사생 선발 건 
붙임  심의자료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시행 ( ) 접수 ( )
우 00000 ○○○○ ○○시(군) ○○로 ○○○ (○○○)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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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숙사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회 기숙사운영위원회 정기(임시)회 결과 보고
 1. 관련∶○○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 규정 제○조 제 ○항
 2. 202○. ○. ○.자 개최된 제○회 기숙사운영위원회 정기(임시)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회의결과 1부. 
      2. 회의록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시행 ( ) 접수 ( )
우 00000 ○○○○ ○○시(군) ○○로 ○○○ (○○○)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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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 (예시)

제○회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학교장

회의개최일시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위원장 000
부위원장 000
간사 000
위원 000, 000, 000, 000, 000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운영위원장 인사 및 개회 
4. 안건 상정 및 토의
5. 폐회

상정안건
1. 20 학년도 기숙사 입사생 결정
2. 기숙사 운영 규정 개정
3. 기타안건

회의내용

간사(     )∶반갑습니다. 20  년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있겠습니다. 

위원장(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제반을 
점검하고 학교와 학생, 교직원이 편안하고 행복한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럼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학생위원(    ):

학부모위원(    ):

결정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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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숙사 운영학교 명단

2020학년도

순서 학교명 학교구분 설립별 급별 소관부서
1 한다사중학교 거점형통폐합중학교 공립 중 학교지원과

2 미리벌중학교 거점형통폐합중학교 공립 중 학교지원과

3 소가야중학교 거점형통폐합중학교 공립 중 학교지원과

4 거창덕유중학교 거점형통폐합중학교 공립 중 학교지원과

5 꽃내중학교 거점형통폐합중학교 공립 중 학교지원과

6 선인국제중학교 일반중학교 사립 중 학교지원과

7 군북중학교 일반중학교 사립 중 학교지원과

8 안의중학교 일반중학교 사립 중 학교지원과

9 대병중학교 일반중학교 사립 중 학교지원과

10 묘산중학교 일반중학교 사립 중 학교지원과

11 경남꿈키움중학교 대안특성화중학교 공립 중 민주시민교육과

12 상주중학교 대안특성화중학교 사립 중 민주시민교육과

13 거제옥포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4 거창여자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5 고성중앙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6 김해대청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7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8 산청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19 영산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0 의령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1 진해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2 하동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3 함안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4 함양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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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학교명 학교구분 설립별 급별 소관부서
25 합천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6 거제제일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7 삼가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8 안의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29 마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0 진주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1 양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2 마산용마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3 밀양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4 금남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5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36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45 신반정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49 초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교육과정과

37 경남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38 창원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39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0 거창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1 경남자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2 경남항공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3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4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6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7 창녕슈퍼텍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48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50 경남간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창의인재과

51 경남로봇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창의인재과

52 선명여자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창의인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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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학교명 학교구분 설립별 급별 소관부서
53 창녕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창의인재과

54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55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56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공립 고 창의인재과

57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대안학교 공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58 금곡무지개고등학교 대안학교 공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59 밀양영화고등학교 대안학교 공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60 거창연극고등학교 대안학교 공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61 태봉고등학교 대안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62 경남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공립 고 체육예술건강과

63 고성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4 삼랑진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5 용남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6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7 창원대산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8 충렬여자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69 효암고등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0 남지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1 마산삼진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2 거창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3 거창대성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4 군북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5 남해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6 남해해성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7 명덕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8 의령여자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79 창녕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0 창녕대성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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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학교명 학교구분 설립별 급별 소관부서

81 창녕여자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2 창녕옥야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3 창선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4 철성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5 칠원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6 하동여자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7 합천여자고등학교 농산어촌기숙사운영고등학교 사립 고 교육과정과

88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89 마산중앙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0 창원경일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1 창신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2 성지여자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3 마산제일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4 경남예술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5 동원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6 사천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7 세종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8 밀성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99 해성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100 거제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101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사립 고 학교지원과

102 간디고등학교 대안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103 원경고등학교 대안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104 지리산고등학교 대안특성화고등학교 사립 고 민주시민교육과

105 진주혜광학교 특수학교 공립 특수 유아특수교육과

106 경남은광학교 특수학교 공립 특수 유아특수교육과





       만든 사람들

총    괄 박세권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기    획 김상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치유담당 장학관

집필 및 검토 박영식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전제동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
조용국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관
김갑영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관
오경문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관
문정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
박영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
조  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주무관
조혜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주무관
주정희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학사
강경모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김수정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주무관
전지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김정엽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이기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고영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하윤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민수 거창덕유중학교 교사
이춘석 거창연극고등학교 교사
정영호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사
위용철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사
이선호 김해대청고등학교 교사
이동하 남해해성고등학교 교사
임장훈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박인수 진주혜광학교 교사
정원주 함안고등학교 교사
오도화 태봉고등학교 교사

발 행 처 경상남도교육청
발 행 인 경상남도교육감
발 행 일 2020. 12.
인 쇄 처 문성사



 
 
    
   HistoryItem_V1
   TrimAndShift
        
     Range: From page 1 to page 191
     Create a new document
     Trim: fix size 7.677 x 10.630 inches / 195.0 x 270.0 mm
     Shift: none
     Normalise (advanced option): 'original'
      

        
     32
            
       D:20201224110502
       765.3543
       Blank
       552.7559
          

     Tall
     1
     1
     No
     454
     189
    
     None
     Left
     5.6693
     0.0000
            
                
         Both
         1
         SubDoc
         191
              

       CurrentAVDoc
          

     Uniform
     0.0000
     Top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0d
     Quite Imposing Plus 2
     1
      

        
     191
     190
     191
      

   1
  

 HistoryList_V1
 qi2base



